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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New Social Policy for New Social Risk: 

Focusing on the Youth, the New Middle-Age and the Elder

Tang Y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ince 2000, Korea has been experiencing serious situations such as low 

birth rate, high aging, family disintegration, employment crisis, and labor 

poverty, etc. For the past 20 years, Korean society has provided 

individualized welfare and social services for each life cycle for the 

general welfare and living security of all strata. In terms of policy, the 

government has been granting cash allowances, voucher access and 

providing resting places and center facilities. The public sector is direct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r suppli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through resources and markets.

Questions such as whether the current policy is financially sustainable, 

whether social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care, whether it can be 

practiced through discussion, and whether it is applicable to China are 

answered through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and causes of the new social crisis in Korea, and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and points of contention of the corresponding 

Korean social policies, and to formulate new social policies that can 

expand the new social risks and soci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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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udying the theoretical literature on the new social risks and daily  

crises, such as examining the phenomena of socioeconomic changes and 

the new social crisis, theories and lines of social risks in each age 

group, expectations and limitations of welfare state policy governance, 

appropriatenes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major new social 

policies of the country, as well as analyzing the youth policy, new 

middle-age policy, and elderly policy of Korean social policy in the new 

social risks, identify problematic points and propose new social policies 

to deal with the new soci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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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应新社会危机的新社会政策研究: 

以青年、新中年、老年人为中心

唐 蕴

釜庆大学行政研究生院行政学系

摘 要

  2000年以后，低出生率、高龄化、家族解体、就业危机、劳动贫困等情况非常严

重。20年来，韩国社会为了各阶层的普遍福利、生活保障，进行了各生命周期的个性

化福利、社会服务等。政策方面，政府一直发放现金津贴、提供休息场所和中心等设

施、代金券使用权等。公共部门由政府直接支援，或由非营利机构通过资源、市场供

应。 

    像现在这样的政策在财政上是否有可持续性，通过照顾能否解决社会问题，通过

讨论能否实践，是否适用于中国，最后通过分析找出答案。该研究的目的是了解韩国

新社会危机的原因和现象，并观察对应的韩国社会政策的特征和争论点，制定旨在扩

充新社会危机和社会基础的新社会政策。

    通过对新社会危机和日常性危机的理论文献研究，考察了社会经济变化和新社会

危机的现象、各年龄层社会危机的理论和脉络、对福利国家政策治理的期待和局限、

社会服务传达体系的适当性、主要国家的新社会政策事例等。通过制度分析，对应对

新社会危机的韩国社会政策中的青年政策、新中年政策、老人政策、进行了分析，找

出了问题点。并且提出了应对新社会危机的新社会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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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경제체계의 변화와 사회인구적인 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삶

의 모습이 무너져 가고 있다. 청년, 일반인, 직장인 등 사회 중심적인 연령

의 계층조차도 지금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과거와 같이 돈이 부족하

거나, 절대빈곤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 주류 계층에서 나의 일상과 생활성

이 없어지고 있다.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에는 부

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집이다. 집을 사려다

보면 결혼이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져 일상생활이 해체되어지고 있

다. 그러한 영향으로 분노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과거에 있었던 여유

롭거나 공존하며 공유하고 연대하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이어져 가고 있다. 개인의 일

상성과 사회전체의 질서의 안정성들이 모두 해체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세대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대단한 것을 꿈꾸지 않는다. 나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즐기고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충하여야　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사회정책

의 과제이다.

옛날의 사회 정책은 빈곤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거나, 건강을 보장한 구

사회정책이다. 지금 현재의 사회정책은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신사회정책

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 정신건강, 사회참여 등의 정책이다.

신사회는 1970년대 이후 후기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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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계와 사회인　구적의 변화로 인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위기의 상황

으로 몰고 갔다. 신사회의 위험은 실업과 빈곤을 동반한 생활기반 해체, 가

족해체, 사회적 배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 근로빈곤, 소득양극화와 돌

봄위기가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사회는 20년 동안 계층별로 보편적 복지,

생활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서비스 등을 진행해 왔

다. 정책 수단으로는 현금과 같은 수당, 쉼터와 센터 같은 시설제공, 바우

처와 같은 이용권을 발급해왔다.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거나,

비영리기관이 자원, 시장을 통해 공급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과 같은 정책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사회문제가 해결　가능한가 또한 합의를 통한 실천가능한

것인가를 분석을 통해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신사회위험에

원인과 현상을 알아보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사회정책의 특징과 쟁점을

바라보고, 신사회위험과 사회기반확충을 위한 신사회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자 한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발전단계는 다르지만 사회현상의 문제는 유사한 점

이 많다. 중국은 신사회위험에 대한 사회정책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

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앞으로의 중국의 정책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

다. 한국의 사회기반정책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

국 국가정책에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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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신사회정책과 사회투자에 대한 이론기반 연구를 진행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사회위험과 일상성 위기에 대한이론 문헌연구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사회위험 현상, 연령계층별 사회위기에 대한 이론과 맥락, 신사회위험과

복지국가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와 한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실

성, 주요 국가의 신사회정책 사례등을 고찰하였다. 외국문헌과 사례는 사례

연구의 신뢰도 제고하기 위하여인터넷 자료와 논문을 활용하였다. 사례연

구의 신뢰도 제고하기 위하여 신사회위험과 관련이 있는 언론보도를 통해

발언한 자료를 인용한다.

제도분석으로서 신사회위험에 대응하는 한국의 사회정책인 청년분야의

신사회정책, 신중년분야의 신사회정책, 노인분야의 신사회정책, 신사회위험

대응 정책의 실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신사회정책의 특징과 쟁점을 도출해

내었다. 각 부처의 제도와 학술논문에서 해석 및 비판을 제도자료로 사용

하였다.

신사회위험과 사회기반확충을 위한 신사회정책의 개편과제로서, 청년정

책과제, 신중년 및 노인정책과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제 제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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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사회위험과 연구의 접근방법

제1절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사회위험 현상

1. 저출산과 고령화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

유형은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며, 차지하는 비율은

각기 7% 이상, 14% 이상, 20% 이상이다. 2020년까지 전세계의 노인 인구

는 노인 인구는 총인구의 9.3%이며, 2050년에는 16%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2020년의 고령

화율이 28.4%에 달하였다. 10위 안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

스, 독일, 마르티니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몰타로 20% 이상의 높은 고

령화율을 나타낸다(유엔세계인구상황보고서, 2020).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장 빠르게 전환된 나라이다. 하지만 서

구 선진국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야 고령화·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

다. 2015년 한국의 인구는 5천1백만 명으로, 2000년 이후 1.1배 증가하였다.

향후 15년간은 인구증가율이 급감하여 2030년 5천2백만 명으로 정점에 이

른 뒤 감소할 전망이다(이삼식, 2014). 2000년에 이르러 한국의 고령화율은

7%를 초과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

입하였다.

또한 2026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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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27년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의 이행,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지속적인 변화, 미혼

의 증가, 초혼 연령의 전반적 상승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

다. 1960-70년대에는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현재는 초저출산국이 되었으

며 출산율이 1.3 미만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1)은 2010년 이후 평균 1.23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1.25명이다. 저출산문제는 장기적으로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생산인구의 감소, 부양부담의 증가, 가족구조와 기능

의 변화 등의 문제를 동반한다. 2)

한편 생활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전 등으로 기대수명이 연장하여 노년

인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신속히 고령화 사회

로 접어들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동생산성 둔화, 고용증가율 둔화, 소비와 투자 위

축, 저축률 둔화 등 경제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록 노인 관련 산

업이 발전하게 되는 전망도 있지만 이 문제는 (손종칠 외, 2015) 더 나아가

복지 예산과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노인복지 관련 복

지 예산이 증가해서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노인빈곤이

증가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성장잠재력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이현훈·이영련·허현승, 2008:

31-41).

1)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출산하게 될 신생아 수.

2)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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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해체와 돌봄위기

한국의 가족구조 및 인구 변화에 있어 중요한 사안은 노년 인구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그리고 다양하게 변하는 가족 형태에 있다. 이 세 가지 경

향은 서로 연결되어 좀 더 복잡한 결과로 나타나는데 1인 노년 가구의 급

증이 대표적인 예이다(이명진·최슬기, 2011).

현재 가족과 가구의 개념과 형태는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저 출산 현상 및 핵가족화의 지속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된다. 그

동시, 다양한 가족형태 등장하였다. 전통적 형태의 가족구조는 점점 줄어든

다. 가구 분화에 따라 핵가족 중 부부가족의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약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별 분포도 지속적

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5).

한국 평균 가구원 수는 1985년 4.1명에서 2010년 기준 2.8명으로 감소하

였으며, 3세대 이상 가구는 1990년 12.5%에서 2010년 6.1%로 감소한 반면,

1인 가구의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8%로 증가하였다(성신형,

2016). 청년층의 미혼율이 높아지며, 중·장년층에서는 이혼이 늘어났고, 노

년층에서도 사별과 이혼으로 독거노인의 증가는 1인 가구 증가 원인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에는

31.3%,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2인 가구는 각각

31.2%, 3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4).

한편 한국에서 최근 출현하는 가족유형이 다양하다. 무자녀 가족, 동거

가족, 미혼부모가족, 공동체 가족, 한 부모가족,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

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미혼 독신가구, 국제결혼 가족, 동성애 가족 등

과 같은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여겨왔던 확대가족,

핵가족, 직계가족 등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 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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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기능 축소를 야기하고 전통적인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기능의 축소는 가정 구성원의 정서적, 정신적 불안정, 불균형을 초

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정형 가족에게서 빈곤이나 자원결핍의 문제 등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안전망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는 채

로 가족이 일차적인 가족부양과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성신형·김성호, 2016).

따라서 한국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그들은 보호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부모부양을 가족들의 문제

로만 생각했지만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산업화의 진전에 의한 핵가족화의

증가와 젊은 층의 대도시 유입에 따라 노인세대는 예전처럼 가정에서의 돌

봄과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변

화된 관계로 인해 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된다는 인식은 퇴색되어 가고 있

는데, 통계청의 2011년 고령자 통계3)에 의하면, 노인부양을 가족이 책임져

야 한다는 인식은 38.3%에 불과하였다(김영태·조당호, 2012).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에 의한 취업률증가와 출산율의 감소 등의 문제는 사회인구학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자녀와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을 어렵게 할 것이라

는 연구들도 있다(한경혜, 1998; 김미경·주재선, 2003).

3. 소득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자본주의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겪게 되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의

증가에 따라 노동빈곤과 같은 빈곤문제가 새롭게 등장했으며, 전통적 의미

의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여전히 빈곤에 허덕였다.

3) www.kostat.go.kr



- 8 -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문제와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던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실업자, 청년, 한부모가족, 이민자 등의 경

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실현하는 데 실패하고 “사회적 연대의 파멸

(rupture of social bonds)”을 경험하였다(Kieselbach, 2001).

이러한 취약계층들은 경제적 차원에서 생계자원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지위, 공공제도상의 지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정

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연구자들은 사회적 취약집단의 삶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불평

등”, “신빈곤”, “차별”, “한계성”, “하위 계급”, “취약집단”, “소외”등의 개념

을 활용하였다.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배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이와 같은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

회적 배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적 복지와 보상을 통하여 평균적

인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권리와 밀접히 관련된

다.

개념상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1980년대 초 프랑스에서 최초로 제안되었

을 때만 해도 다양한 논쟁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많은 학자들이 경험적

지표의 구체적인 제시로 일정한 수준에서 개념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

재 이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참여기회의 배제를 의미하며, 구체적

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경제적 자원의 배제, 제도로 부터의 배제, 문

화적 기회의 배제, 사회적 관계의 배제 등을 포함한다(Fend, 1994).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러한 현상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노동시장의

배제는 교육제도의 배제에 의해 낳게 되며, 복지제도와 경제적 배제의 배

제는 노동시장의 배제에 의해 낳게 된다. 친구·가족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좌절과 고립감은 이러한 유형의 배제의 종합적인 경험에 의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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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의 생애과정을 볼 때, 공공제도와 노동시장의 배제는 이러한

복합적 연관성의 출발점이 된다.

경제적 배제는 공공제도와 노동시장의 배제에 의해 낳아진다. 공공복지

제도로부터 배제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평

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 참

여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며 최저생계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제는

의식과 사회적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공공제도의 참여

가 개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배제된” 취약계층

이 “친구관계와 가족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고립감을 느낀

다.” 혹은 “특정한 지역이나 주거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적관계도 파

편화 된다”는 연구결과는 노동시장이나 공공제도의 배제가 낳은 사회심리

적 배제현상을 잘 나타낸다(Mortimer,1994).

단기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으로서 한국의 고령

화, 가족구조 변화, 저출산 등의 급속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분배악화를 가

중시킨다. 한국의 소득분배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저소득층의 시장

소득 증가가 낮은데 원인이 있다. 또한,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불리는 노동

시장의 구조변화와 고용수준의 악화는 근로 빈곤을 양산하고, 1인 가구, 여

성 및 노인 가구주 등의 인구학적 변화는 소득분배 악화와 빈곤의 주요 원

인이 되고 있다(반정호, 2013: 62-67).

현재 복지, 교육, 문화 등 사회적 배제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빈곤 문

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신빈곤이라는 현상

을 낳고 있다. 신빈곤(新貧困)은 산업 사회 이후(post-industrial)에 나타난

현상으로 교육, 건강, 문화, 주거, 고용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의미를 갖

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빈곤을 의미한다. 근로 빈곤층은 일을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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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 수는 늘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관련 되어 있으며, 과거의 경제사회적 패러

다임에선 없었던 것이다(김영란, 2005: 41-70).

사회적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의 확대와 심화된 배제 현상은 사회양극화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불평등 상황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임금

불균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4위이다.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을

포함 시키면 더 심각할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고

용 불평등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하청기업과 원청기

업 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장하성, 2015: 89-131). 최근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급증하는 자살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소득분배 악화현상인

경제적 양극화가 자살률의 급증과 깊은 관계가 있다(은기수, 2005).

4. 근로빈곤과 일자리 위기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기술변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등장, 서비스경제로

의 이행과 제조업의 쇠퇴, 국제 경쟁의 심화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

용형태는 유연화되고 고용률은 낮아졌다. 특히 상당부분의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낮은 안정성을 보이며 저임금의 취약한 일자리이다. 질좋은 일자

리가 감소하고 고용의 질이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를 가속화시켰다(김영순,

2007).

근로빈곤 개념은 가구 수준에서 빈곤선 기준 적용, 빈곤 기준 설정 등

개념적 논의와 개인 수준에서 근로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를 자고

있다(류기락, 2018). 근로빈곤 개념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지역별로도 상

이한데,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주로 공식통계를 통해 빈곤추이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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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이 학술연구에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4, 2010; OECD, 2015).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저임금 노동

자 문제나 사회지표 연구에서 근로빈곤 위험집단의 여러 차원을 분석하였

으나 학자들 간 합의는 부재한 실정이다(Thiede et al., 2015, 2016; Van

Winkle and Struffolino, 2018). 빈곤 기준선 설정에 있어서도 미국은 절대

빈곤선 기준으로 빈곤선을 낮게 설정하는 반면, 유럽은 중위소득 60% 등

상대빈곤 기준으로 사회통합 지표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Cantillon, 2011; Goerne, 2011; Lohmann, 2009; Marchal and Marx,

2018).

근로 빈곤의 주 대상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저임금 불안정 취

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빈곤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근로 빈곤층’이다. 근로

빈곤층은 고용없는 성장, 경기침체의 장기화,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에 따른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이

중화 및 유연화와 함께 증가해왔다. 영세자영업·임시직·일용직 등 ‘비공식

일자리, 불안정한 비정규’를 근로 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 외

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상향 이동이 어려운

노동시장 고착화 현상(이병희, 2010; 윤희숙, 2013), 연령, 교육수준,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가구특성, 근로시간 등(박성재, 반정호, 2012; 노대명

외, 2006)도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노대명, 최병두, 조명래,

류정순 2004; 이병희, 반정호, 2009; 백학영, 구인회, 2010).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자리의 부족이 더 심각해졌다.

2013년의 어느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직업들의 반 이상이 앞으로 20

년 이내에 자동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4) 즉, 같은 수의 인력이 투입되었을

4) Kurzgesagt – In a Nutshell, 「The Rise of the Machines – Why Automation is

Different This time」 , YouTube, 2020.08.27, https://youtu.be/WSKi8Hfcx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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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는 뜻이다. 과거의 혁신들은 많은 수의 일

자리를 없애 버린다.

얼마 전에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시대가 열리며 우리의 직장들은 이

제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기계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1979

년 GM은 80만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110억 달러를 벌었다. 2012년

구글(google)은 140억 달러를 58,000명의 직원만으로 벌었다.5) 거의 같은

수익을 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만큼의 직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게

된 것이다.

2006년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에는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6) 이제 자동화와 신세대 기

계들의 새로운 물결이 추가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술의 혁신은 많은 사

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고, 무겁고 힘든 일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일자리

의 종류는 바꿨지만, 대체적으로 인지적인 부분은 사람이 감당하고 육체적

인 부분은 기계로 많이 대체 되었다.

신중년에 있어서 일자리 불안정성 및 이에 의한 소득 중단 또는 감소는

특히 심각한 문제의 사회적 위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

신중년은 평균 49세에 퇴직을 하게 되며, 공적연금 수급 개시 시점인

61~65세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기를 갖게 된다(유태균, 2021). 이

기간 중 신중년은 핵심직무역량 감퇴와 변화 대응역량의 부족으로 불안정

한 일자리에 위치하여 낮은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사회·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최석현·김재신, 2018).

5) Kurzgesagt – In a Nutshell, 「The Rise of the Machines – Why Automation is

Different This time」 , YouTube, 2020.08.27, https://youtu.be/WSKi8HfcxEk

6) 김윤수,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학자 ‘AI가 가르치는 무인교육, 포스트 코로나 최대 산

업기회’”, 조선비즈, 2020.10.2.,

h t t p s : / / b i z . c h o s un . c om/ s i t e / d a t a / h tml _d i r / 2 02 0 / 09 / 0 9 / 20 2 00 9 09

0214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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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사회위험 정책대응 관련 선행연구

1. 청년에 대한 선행연구

청년빈곤에 대한 연구는 김안나·홍연우(2018), 이승주(2019)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관련 연구이

다. 김안나·홍연우(2018)는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 감소 효과가 미미

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승주(2019)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소

득분배나 빈곤 완화에 금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청년건강에 대한 연구는 주요 청년 심리·정서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이

다. 김지경·이윤주·이민정(2018)은 근래에 청년들의 심리·정서 건강 상태의

급격한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러한 청년들의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책 마련에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심리·정

서의 문제는 주로 고용상황의 악화로 인해 취업 준비과정에서 겪는 스트레

스와 우울, 불안, 불신 등으로 거론되는데, 청년이라 하더라도 재학, 미취

업, 취업 등의 현재 상황에 따라 심리·정서 문제에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

며, 현재 상태별 분석 결과미취업 집단이 취약하며 비정규직 취업자와 구

직 미취업자가 가장 취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각하게 취업스트레스로 인

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각하는 경향성을 보

인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지경 외, 2018; 장용언·황명주, 2018; 정지

헤·양수진, 2019).

청년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서준교 외(2017), 이정(2019)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고용과 관련한 정책 연구들이다. 새로운 청년고용전략을 찾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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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고용정책을 도출하고자 다수의 연구가 수

행되었다(e.g. 양승광, 2017; 윤윤규, 2019; 이상아·이승윤, 2018; 채창균,

2018; 최석현·김정훈·김재신, 2018). 그리고 실제 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취

업과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있는데, 특정 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된

바 있다(e.g. 서준교·김용현·이성근, 2017; 이정, 2019). 서준교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과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두 효과 모두를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청년층이 중장년층

보다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 지위 이탈 확률이 크게 나타나 일자리 부족 문

제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정,

2019).

2. 신중년에 대한 선행연구

신중년 일자리와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는 진재문·김수영(2016), 이호길·

김광용(2020), 유태균 외(2021)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이다. 주수현·김수영·진재문

(2016)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조건부 가치측정 방법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사업의 화폐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 사회공

헌활동사업 시행에서는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보다 내실 있게 마

련하며, 기관별로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관의 규

모나 특성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 참여자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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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주장한 연구이다. 이호길·김광용(2020)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

공적 노화관리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지

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는 것이었다. 분석결과는 정년퇴직자의 사회참여

활동과 성공적 노화와 관계연구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중년 지원사업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이

다. 유태균 외(2021)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담당 공무원과 사업수행 민간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FGI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사업 내

용과 운연방식에 개선하여야 부분이 준재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노인에 대한 선행연구

노인빈곤에 대한 연구로는 박경숙·김미선(2016), 최옥금(2015), 석재은

(2015)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노인 빈곤의 원인에 대한 연구이다. 박

경숙·김미선(2016)에서는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미

치지는 지 중점적인 관심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빈곤

의 완충효과가 있고 자녀와 부모 세대간 동거율이 감소하여 그 효과가 약

화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이

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빈곤효과를 살펴본 최옥금(2014)은 기초연금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으로 5.5~5.78% 포인트 빈곤율이

감소하는데 불과해 노인 빈곤완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을 약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이것에

비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따른 노인 빈곤완화 효과는 매우 작은 것이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노인빈곤 해소방안으로는 ‘기초연금제도의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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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급여수준의 상향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최옥금, 2014; 강신욱 외, 2015). 그러나 석재은(2015)

는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을 대폭 감소시키기는 어렵다며,

“노인빈곤층을 별도로 표적화한 추가적 공공부조적 소득보장 장치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인건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미경·최

윤정(2018)은 00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사

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사업 담당자 14명을 대상으로 심측면접을 실시하였

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를 근거로 노인복지서비스에서의 정신건강 개입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박연환 외(2019)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그들

이 이용했던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경험과 요구를 심

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독

거노인이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체

계화하며, 이를 노인이 즐겨 찾는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한 65세 이상

의 노인 15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실시 전·후의 삶의 질을 비교함

으로써 서비스의 참여효과를 검증하였고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상태 변화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박기훈(2016), 신희정·이혜경(2019) 등 있다.

박기훈(2016)은 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인재센터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구자는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노동의 특성을

밝혀 복지와 노동의 통합의 형태를 시도하면서 계속 통합 모색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신희정·이혜경(2019)은 노인재능나눔사업　참여자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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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등 18명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을 통하여 사업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이들은 노인 재능나눔 활동이 경험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

공한다는 연구결과를 나왔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각각의

주제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개별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연구된다.

둘째,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와 정책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다. 셋째, 정책과제 혹은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정책적 시

사점에서 긍정적 부분 보다는 미래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이 논의된

다.

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정부영역에서 공공전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

된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복지분권, 복지혼합, 공공성, 통합성 등의

정책담론들이 얽혀있다. 학자들의 연구관점들은 통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다. 네 가지 정책가치를 통합하는 균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가치에 기초하여 제도를 개편하면 다른 가치 관점에서 쟁점들이 제

기된다.

첫째, 정부간 복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을 지방

으로 이양하면 중앙정부 개입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전달체계 자체가 구조

적으로 단순해진다. 지방자치 부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체제를 정립하는 과

정에서 복지분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김용일, 1991; 백종만, 1994; 이인재,

1995 등) 그리고 사회복지사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에 관한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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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조성한, 1997; 강혜규 외, 2005 등).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

하여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의 빅딜을 주제로한 복지대타협 주창도 있다

(이재원, 2021).

둘째, 신공공관리주의 정부혁신과 노무현정부의 사회투자정책과 함께 쟁

점이 됐던 복지혼합에 대한 연구이다. 시장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 전

달체계를 개편하면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보건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용자 중심성과 사회

서비스의 상호선택, 영리와 비영리 등의 새로운 가치들이 전달체계에서는

복지혼합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재원(2008), 남찬섭

(2008), 정광호 외(2009), 최재성 외(2016), 주은선(2016) 등이 있다. 행정학

에서 도입됐던 주체와 수단의 분리에 대한 Savas(1984)의 공공서비스 민영

화이론들이 원용되었다.

셋째, 시장주의 도입에 따른 공공성의 변화를 해석하고 비판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전달체계 공공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양기용, 2013; 이

수경·오미옥, 2012; 양성욱, 2013 등). 전달체계에서 복지분권과 시장주의

(복지혼합)을 도입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비판담론이 된다. 돌봄서비스의 국

가책임 필요성과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형성한 약탈적 경쟁에 대한 비판에

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전달조직 대안에 대한 주창과 연구들이다(양난주,

2020; 남기철, 2020 등). 이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구, 사

회서비스원 등과 같은 공적 역할과 기관들이 추가되면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보다 복잡해졌다.

넷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보건(치료)과

복지(돌봄)의 통합과 돌봄서비스의 대상자별 통합에 대한 정책주창을 뒷받

침했던 연구이다. 전달체계 영역에서는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돌봄)의 통

합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전달체계가 추가되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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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논의에서 출발했지만 보건의료분야의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의

제도화에 국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려 최근에 논의가 많

았다(김용득, 2018; 강태경, 2019; 석재은, 2019 등)

복지분권과 복지혼합에 대한 연구와 제도개편 제안들은 전달체계 간소

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 이와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통합성 등에 대

한 연구와 대안제안에서는 새로운 전달체계 요소들을 추가하여 복잡성을

높인다. 행정학분야의 연구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주제가 많은 다른 한편으

로 사회복지분야의 연구에서 공공성과 정부 책임에 대한 가치가 강하게 전

제되는 경향이 있다.



- 20 -

제3절 정책대응을 위한 연구의 접근 틀

1. 연구의 수행체계

<그림 2-1> 연구의 수행체계

신사회위험과

일상성 해체

전략대응이 요구되는

쟁점영역 식별

그림 8
보건

신사회위험의

현황과 원인
t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문헌연구

신사회정책의 영역

- 청년, 신중년, 노인 -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신사회정책

제도분석

청년

위기와 정책

신중년

위기와 정책

노인

위기와 정책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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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산업사회 시민들이 저출산·고령화, 가족해체, 돌봄위기, 소득양극화,

사회적 배제, 근로빈곤, 일자리 위기 등 같은 신사회위험과 안정적 일상생

활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전략대응이 요구되는 쟁점영역으로 신사회

위험의 현황과 원인 및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두 가지를 본다. 제도분석를

토해 청년의 위기와 정책, 신중년의 위기와 정책, 노인의 위기와 정책, 사

회서비스 전달체계 네 가지 신사회정책의 영역을 선정하고 사회기반확충을

위한 신사회정책의 개편과제로서, 청년정책과제, 신중년 및 노인정책과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제를 제고한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분 연구

의 수행체계를 구축하였다.

2. 신사회정책의 주요영역

본 논문의 핵심 주제는 청년, 신중년, 노인에 대한 신사회위험과 관련

대응 정책에 대한 것이다. 관련 정책의 거시적 환경변화로는 저출산·고령

화, 디지털4차혁명 등이 있다. 이는 근대복지국가정책체제의 전제조건과 기

본 특성을 달리하는 정책환경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정책들은 그림의 좌

측에 있는 잔여적 복지서비스에 국한된 경향이 있다. 공급자 중심으로 취

약계층에 대해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사회위험과 함께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중요해졌다.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개발 및 공급되며, 전달체계에서도 이용자와 시장

중심 접근이 추가되었다. 복지분권, 복지시장, 이용자선택 등이 전달체계를

복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 환경에서 그동안 사회정책의 예외적인 주

변 영역에 있던 청년과 신중년이 주요 정책영역에 포함되었다. 노인복지는

돌봄 뿐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참여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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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내용이 다양해졌다.

신사회정책의 영역과 내용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잔여적 복지

체계보다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들

부문은 국가정책의 중심 영역으로 설정되고, 관련 재정사업들은 사회기반

투자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회정책을 통한 새로운 사회기반을 갖추는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

로 모색하였다.

노인보호(Old)

취약계층 일자리(자활)

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사회참여(Aging)

신중년 인생3모작

청년의 일상과 일자리

잔여적 복지정책 보편적 사회서비스정책

동시·복잡 누적·분절 비용-효과·문제지속

[구사회위험과 복지국가정책] [신사회위험과 사회기반정책]

사회적 배제

열등처우·보충

사회적 통합

전략투자·정상화

<소득 건강 생활>

< 전달체계 >

정부간 관계와 복지분권

시설과 서비스

공급자 지원·이용자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급부시스템

사회서비스 시장·복지혼합

사회기반투자위한 신사회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사회정책의 환경조건

고령사회
4차혁명

일자리위기
일상성 해체

[연구의 핵심영역]

<그림 2-2> 연구의 접근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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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사회위험과 정책에 대한 이론

제1절 연령계층별 사회위기에 대한 이론과 맥락

1. 청년의 사회경제적 위험

1) 청년의 정의

국립국어원(2020)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기초사전

을 중심으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청년이란 ‘신체

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청년이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자란

젊은 사람’, 청년기란 ‘신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 20대 전후의

연령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는 제도권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상식을 형

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일반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청소년이란 10대를 연상하고 청년이란 20대를 쉽게 연상하게 되는데 그 원

인을 제공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21세기 들어 청년 고용문제가 오랜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입직연령의 지연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청년의 연령범위가 20대에서 30대 초반쯤으로 넓혀져 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을 정의할 때 법률적으로 청년기 연령을 규정함으

로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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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2019년까지는 청년에 대한 기본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라 각 분야

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부 법령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범위가 상

이했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조세특례제한

법에서는 15세~29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15세~34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증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 이하로 정

의하고 있다.

2) 청년의 사회경제적 위험

(1) 고용문제

요즘 청년세대를 흔히 3포 세대라고 부른다. 3포세대란 연애·결혼·출산

을 포기한 세대를 뜻한다. 청년들의 취직 연령이 늦어지고, 그마저도 불안

정한 일자리에 노출되는 청년세대의 생활불안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그리

고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3포세대를 넘

어 5포세대가 도래하였다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과 더불어 취업과 주택

구입까지 포기한 세대가 바로 5포세대이다. 오늘날 청년의 현실을 적나라

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7)(이태형, 2015).

한국에서 청년 고용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은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

하는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특징

으로는 질 낮은 일자리, 일반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청년 실업률, 대규모

취업준비생들의 존재 등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되었다.

2015년 4월 현재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

해 2배 이상 높았으며 10.2%에 달하였다. 199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7)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24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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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계조사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 할 경우,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 일자리에서 일하더라도, 청년들의 체

감 실업률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김지경 외, 2015).

2005년 이래로 청년 취업자의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5월 20대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4.3%를 차지하고, 고용률은 40.5%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에서 구직활동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

승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나, 청년 일자리의 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진희·김두순·이제성, 2015). 이는 취직한 청년

들이 대부분 임금이 낮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은 더욱 장기화되고 있다

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참여 기회 열악

고용·교육·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이면 모두 니트에 해당한다(박미

희, 2017). 청년 니트(NEET)는 기존 고용지표인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보완

하는 보조 지표이다.

고학력자에 적합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대학 졸업자는 매

년 배출되고 있다. 취업을 오래 준비해도 취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노동 경

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집

단은 청년층이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시작하

는 단계이지만, 적절한 사회참여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

한국의 청년층이 노동시장과 공식 교육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실업

률과 취학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취학률은 매우 높다 (김

경근, 2008). 또한, 학업중단율도 상대적으로 낮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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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고학력화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연

령이 늦다는 점을 의미한다.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더라

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노동시장 배

제집단이다(이성균, 2009).

(3) 심리정서문제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이행기

로서(transition period from school to work), 취업을 통하여 독립적인 경

제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적으로는 직장생활이나 결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Baltes and Carstensen, 1999; Erikson,

1968). 그런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느낄 좌절과 불안이 심하며 마주하여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초조와 불안을 동반하는 ‘강박장애’ 진료환자가 20대에서 가장

많았며,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우울증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 중에서 9.9%가 20대였다(김지경, 2018).

신조어‘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하였다”라는 의미로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빗대어 쓰는 네티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 용어는 암울한 미래

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청년

들은 ‘이·생·망’의 용어가 온건한 농담 수준이거나 비교적 순화되어 표현된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이·생·망’보다는 “판세를 보니 자살하여야 할 것 같

다”는 의미의 ‘자살각’이나 “투신자살에 앞서 한강 물 온도를 재봐야 한다”

는 의미의‘한강 수온체크’라는 용어를 일상에서 더 많이 쓴다는 것이다(경

향신문특별취재팀, 2017). 이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안정하고 아픈 정서·심

리의 상태를 매우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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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살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인구는 OECD 평균 12.1명의 2

배가 넘으며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한다. 이에 더해 평균 16.4명의

20대와 평균 4.9명의 자살률을 보이는 10대는 연간 증가수치가 크지는 않

지만 전년 대비 자살률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청년의 심리·정서 건강의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으로서 미취업상태는 취업상태보다 우울과 불안 수준을 높

이고,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이훈구·김인경·박윤창, 2000; 정나라·김

호·이승묵, 20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통계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자료 또는 정신

질환 실태조사 이외의 자료들에서도 20대 청년들의 정서·심리 상태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악화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예컨대‘좀 놀아본 언니들’

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대 12,4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20대 청년 10명 중 6명이 “나만 뒤쳐진다”는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

다(김지경, 2018).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너진 다중격차 사회에서 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

들은 해가 갈수록 중첩되어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증폭되고 있다

(김민수, 2017). 이미 수면위로 청년 1인가구, 취업난과 올라온 대학 등록금

비용을 중심으로 한 주거 빈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와 같은 개별 문

제들에 더해 그 간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정서·심리의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3) 청년 사회경제적 위험의 원인

현재의 청년들은 고등교육의 일반화로 전반적으로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없는 성장, 경기침체의 장기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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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기업 신규 투자 급감, 경제성장 둔화, 경력직 선호, 기업 해외

이전, 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등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물질적 성과와 개발에 따른 기회를 크게 누린 반면 지금 청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 진입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대학 졸업자는 매년 쏟아

져 나오는 반면 고학력자에 적합한 일자리는 갈수록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취업을 오래 준비해도 노동 경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취업을 아예 포기

하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다(오재호, 2018: 5).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좋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안정된 직장에

의 취업, 결혼, 독립과 같은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청년들은 다차원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청년기가 연장되어간다. 연장된 청

년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스펙을 쌓는데 집중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자유

롭게 전전하며 프리터족으로, 잇따른 실패로 좌절하여 학업이나 직업 훈련

에 참여하지 않으며 구직도 하지 않는 니트족으로, 혹은 부모에게 의지하

여 캥거루족으로 살아간다.

4) 청년 사회경제적 위험의 대응

(1) 관련 법령 및 정책 제정

청년 실업 및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현재 청년문제의 양

상은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가 심각함을 보아낼 수 있다. 또한, 현재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사회적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이러한 환경변화가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정책 담당자들은 우선 모법에 해당하는 청년기본법 제정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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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서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관련법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에서

청년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활동은 자원봉사, 국제협력, 문화

등 영역별 활동에 국한된다. 그런데 청년 사회활동은 친목과 친교를 목적

으로 하는 활동에서부터 문화예술, 자원봉사, 스포츠, 지역사회 개선, 정책

참여, 국제협력 및 교류, 사회참여 등 다양하다. 즉, 예술, 사회, 경제, 문화,

분야 등을 아우르는 활동들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안

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 사회활동들은 변화된 청년 사회활동들을 포괄하

지 못하고 제한적이다(김정숙·강영배, 2017). 그래서 청년기본법안 에 청

년 사회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민관 거버넌스 내용을 명시

하는 것이 시급하다.

(2) 고용정책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청년 진로와 고용 지원 프

로그램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많아 비재학 청년들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학을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 주로 활용하기 때

문이다.　진로와 취업 지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이 많이

조직화되어　있는 대학에 예산을 배정하고, 대학들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용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공히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된 방식이어서 비재학생들은 이러한 서

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정연순·변정현·황여정·宮本美子, 2013)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존 사업

방식에 더해 미취업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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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패키지　서비스하는 선진적인 사업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 청년들은 오랫동안 공공서

비스나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보다 적극적 발굴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 엄격하고 정형화된 사업방식이 청년들의 행동이나 생

활 방식에 맞추지 못하여 중도탈락자가 많다는 점 등 사업 수행 방식에서

청년층의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정연순 외,

2013).

실제로 청년들의 공공고용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저조하

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부가조사에 나타난 청년구직자(15세~29세)의 공

공취업알선기관 이용률은 1.4%로, 고령취업자(55세~79세)의 이용률 21.2%

에 비해 현저히 낮다(오성욱·김균·이만기, 2010).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공공서비스로 유인할 적극적 사업이

필요하며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김지경·정연순·이계백, 2015).

(3) 심리건강 지원

중앙정부에는 청년의 정서·심리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별

도의 부처가 없다. 그러나 주요 기능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정서·심리

문제를 지원하는 부처의 사업은 소수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청년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들을 위

한 심리·정서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근본적으로 청년고용 서비스 정책 차원의 세부

추진과제로, 20대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보편적 서비스보다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선별적 지원서비스에 한정돼 있다.

정부의 청소년 정서·심리적 대응 정책은 고용·복지·교육·정신건강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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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 다양한 부처에서 미미하게 시행하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청년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취업이나 복지서비스의 연장

선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신중년의 사회경제적 위험

1) 신중년의 정의

신중년은 일반적으로 노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노인은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한국일보, 1992; 조선일보, 2015; 신용주·김혜수, 2015;

고진수 외 2인, 2018). 공공기관이나 국외에서 신중년은 50~64세를 의미하

며, 전세게에서 50+세대라는 말을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 2019).4)

‘50+세대’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중반에 독일에서 50+

세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0%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50+세대의 고

용정책 관련 법령을 제정하며 50+세대의 개념이 제도화되었다(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 2019). 1990년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했던 ‘신중년 세대’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2013년에 조선일보에서 ‘신중년’을 특집기사로 보도한 이

후 신중년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한창목, 2019).

새로운 노동정책 영역으로서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고 있다.

“신중년”은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에서 제도용어로 정

립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대상 구분은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기준인 65세

보다는 개인의 일자리 성격 기준을 적용하였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은퇴를 준비 중인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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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중년과 사회경제적 위험

(1) 불안전한 일자리

한국에서 대부분 근로자 퇴직 연령은 49.1세이지만 실제 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72세이다. 법정 퇴직 연령(60세) 이 되기전에 50·60세대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비정규직으로 은퇴 연령까지 근로생활을 지속하

는 경향이 있다. 주된 일자리의 은퇴 연령의 변화를 보면 2011년부터 2016

년까지 49.2세에서 49.1세로 빨리 변화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 근로자의 퇴

직 연령이 남성 근로자보다 빨라졌기 때문이다(통계청, 각연도). 한국

50·60세대는 다른 OECD 국가보다 임금수준이 낮을뿐더러 임시직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에 처해 있다(고용노동부, 2017).

50·60세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크고 단순노무자의 비중

이 높다. 한국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취업자 중 임금수준이 낮고 숙련된

단순 노무 종사 비율이 증가하고, 사무종사자 및 전문직 비중은 작아지는

특성이 존재한다(고용노동부, 2016). 50대 취업자중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의 임금격차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커졌다(고용노동부, 각연도).

50·60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핵심직무역량 감

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데서 상당 부분 기인된다. 한국 노동자의 핵심직

무역량은 청년기에 OECD 최고 수준이였지만 중장년기에는 OECD 최하위

권에 속하였다(이주호·최슬기, 2015). OECD의 국제성인역량(PIAAC) 조사

에 의하면, 한국의 성인은 40대 이후 수리력, 언어능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13). 55~65세는 OECD 국가 중에서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50·60세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자본 수준은 직업 관련 교육훈련 참여

율 및 평생교육 참여가 낮기 때문이다.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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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OECD 28개 국가에서 15위를 차지한다.8) 연령이 높을 수록 평생교

육 참여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

여율은 50대 들어선 후 큰 폭으로 하락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2) 불안정한 가족 지지

50·60세대는 비교적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가족해체에 의한 빈

곤 위험성이 높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50·60세대는 사회적 지지도 낮

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한국 삶의 만족도는 30대에 높고 40-50대

에 낮아지며 60대가 되면 다시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50대 남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서울대 행복연구센터, 2017).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50-60대는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좁으며 상대적으로 심리적 불안정성이 높다.9)

50·60세대는 사별·이혼과 같은 이유로 1인 가구화 되는 비중이 높다. 동

일 연령대의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이들은 사회적 활동 범위도 좁은 편이

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50·60세대 1인 가구가 1인 가구의 30.7%를 차

지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한 전체 1인 가구에서 약 66%가 40

대와 50대 연령층이 였다(통계청, 각연도). 같은 연령대의 다인 가구에 비

교하여 50·60세대 1인가구는 비정규직화의 가능성도 크며 빈곤층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다(반정호, 2014).

건강 및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다인가구에 비하여 50·60세대 1인가구는

사회적 소외의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 하향 이동 경향이 강하다. 같은 연

령대의 다인가구에 비하여 50·60세대 1인가구는 정규직에서 실업, 정규직

에서 비정규직, 실업에서 비경활로 하향적 이동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동연

8)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통계 홈페이지(2018.3.1. 검색).

9) “2017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7.11.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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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하여 고용지위에 있어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으며 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낮다. 경기연구원 조

사(2017)에 의하면,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는 물론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동일 연령대의 1인가구에 비하여 비정규직 고용상태인 50·60세대 1인가구

는 삶의 만족도가 낮다(최석현·김재신, 2017). 다인가구에 비하여 50·60세대

1인가구는 친구나 친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사회활동 참여

도 낮은 경향을 보여 사회적 소외의 가능성이 크다(정경희 외, 2012).

같은 연령대의 다인가구에 비하여 50·60세대 1인가구는 건강에 대한 만

족도도 낮은 편이며 주거 불안정성이 높다. 50·60세대 1인가구의 사글세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높고 자가 소유율은 다인가구에 비하여

낮아 한국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한다. 같은 조사에서

50·60세대 1인가구의 만성질환율, 우울의심률, 주관적 건강인식도 등도 다

인가구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이민홍 외, 2015).

(3) 불안정한 노후준비

한국 50·60세대 중 대다수는 노동시장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50·60세대는 상당수가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고 있

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여 노후준비도 불안정해진다. 한국 50·60세대는 국

민연금을 노후준비의 주요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선진국보다 퇴직연금이

나 사적연금 활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6년 국민연금의 1인당월 평균

급여액은 36만 8천원에 불과하며 20년 이상 가입한 이들의 평균 급여액도

월평균 88만원 가량에 불과하여 보조적 노후준비 수단이 준비되지 않으면

충분한 노후 보장이 불가능하다(국민연금공단, 2017). 노동패널 조사에 의

하면 50·60세대에서 노동시장 완전 은퇴를 위하여 경제적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1.4%에 불과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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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0·60세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도 여전히 금용부채 비율이 높아

사적연금 가입 및 저축 등을 통한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50·60세대는 자산 규모도 크지만 아울러 부채 규모도 커

서 은퇴 준비를 위한 여유 자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 교육 등

의 지출 규모는 지속되기에 은퇴를 앞두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50·60대의 재무건정성 비율은 40대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10)

전 연령대 중에서 한국 60대는 한계가구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금융자산보

다 금융부채가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전 연령대에서 원리금상환액 비율

이 4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이 17.5%로 가장 높다(김동열·이준협, 2016).

이는 금융부채가 50·60세대의 노동시장 은퇴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향후 경기침체나 하강이 발생할 경우, 한

계가구 비율이 높은 60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

다.11)

과거 노후보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가족의 경제적 지원도 갈수록 약화

되는 추세이다. 유교적 가족주의에 의한 가족의 부모 부양 의식이 예전에

비하여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12) 일자리가 불안정한 50·60세대의 노후준비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은퇴를 앞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유교적

부모부양 가치관에 따라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김지경,

2010), 가치관 변화 되었기에 현재와 같이 부모부양을 자녀에게서 받는 것

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세대이다.13) 또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환경은 베이비붐 세대와 같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안정적으

10) “2017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7.11.7.). pp.51-52.

1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7.12.21.). p.18-24

12) “2017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7.11.7.). p.10.

13) “2016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6.11.15.).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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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다.

3) 신중년 사회경제적 위험의 원인

신중년 위험이 발생은 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선진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변화 때문이다. 첫째, 우선 제조업 기반이 취약했던 시기에는

육체노동의 생산성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자동화 등으로 인해 중간관리계층이 사라지고 신중년 일자리 위기

가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일선 직업활동에서 중간관리직으

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자동화 때문에 중간 중간관리층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중년의 기존 일자리 경로 및 직업경로가 소멸 혹은 단절되는

상황에 능동적인 적응이 어려운 과도기 연령층이다.

셋째, 한국 사회의 압축성장으로 사회·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서 성장세대인 베이비부머 계층 신중년들은 새로운 창업활동에서 경쟁력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노인 소비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 시

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젊은 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시장 기회를 얻기 어렵다.

4) 신중년 사회경제적 위험의 대응

(1) 종합적 지속적인 지원 정책 필요

한국은 2010년부터 50·60세대의 안정적인 은퇴 전환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세대 간 일자리 함께 하기, ㉢은

퇴 준비지원 등의 여러가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각 계획의 연계성은 미흡하

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2014년 고용노동부는‘장년 고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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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맞춤형 장년 고용정책을 제시하였다.

50·60세대의 고용지원과 은퇴 준비를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확충되

나 관련 서비스의 중복성 문제는 여전하다. 50·60세대 고용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노사발전재단의 전직지원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견 전문인

력 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

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베이비부머의 일자리지원과 노후준비를 위

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신중년 재충전센터’를 229곳 설치할 계획이다. 지

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체적인 신중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대

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다. 현 정부는 50·60세대를 노인·중

고령층과 구별되는 ‘신중년’으로 명명하고 창업지원, 재취업지원, 귀농·귀

어·귀촌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맞춤형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2) 지원을 위해 역할 분담과 연계 필요

2010년 이후 제시된 신중년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연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50·60세대는 각 정책의 사각지대 또는 중복

에 속한 연령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분절성과 중복성이 존재한

다. 현 근로기준법상 50·60세대는 연령별로 노인, 가족, 고용, 복지, 농어촌

정책 프로그램이 별도로 적용된다. 정부 차원에서 50·60세대의 복합적 특

성을 반영하여 인프라의 역할 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재취업지원, 연령차별금지, 고용연장으로 구분하

다.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신중년 고용 및 은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프랑스는 4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능력진단과 경력관리를 실시

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및 경력관리를 제공한다. 독일은 지

역의 기업, 노조, 학교 등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에서 해당 연령대의 노동자

들을 고용지원 한다.



- 38 -

또한, 노동시장에서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고 근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이는 신중년의 근로 능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다. 근로의 요구가 있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

요하다.

3. 노인의 사회경제적 위험

1) 노인의 정의

비렌(Birren)은 노인의 개념을 생물학·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퇴화 단계

에 있는 사람, 심리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성격이 변화되고 사회적 측면에

서는 지위와 역할을 잃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제2회 국제노인학회(1951년)에 따르면 노인은 조직의 비축 능력이 떨어

져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신체 적응능력이 약해지는 사람, 장기와 조직

의 쇠퇴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 신체와 신체의 통합 능력이 저하된 노령자

로 정의된다.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보다 명확하게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조작

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노인은 조작적 정의에서 자체로 노인이라 생각하는

개인의 자각, 역 연령, 사회적 노인, 기능적 연령으로 구분한다.

사회적 역할 상실은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가 이양 되어 있고 자신의 직

업 활동을 그만두는 사람을 말한다. 역 연령은 통상적으로 65세 이상된 대

상자를 노인으로 정의하는데 국민 연금법에는 연금수급 나이를 60세, 노인

복지법에서는 65세로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

는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정책적·인구적 측면에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기능적 연령은 개인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생리·심리 영역의 기능 정도에 따라 노인을 정의한다. 연금수령 연령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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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이면 인구구조와 정책상 60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간주하고 기능 수

준에 따라 노인을 정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런 정의는 개인 및 개인 서로의 노화특성의 차이를 고려한다

는 장점이 있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역 연령보다 연령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 역 연령에 의한 기능 판단은 오차와 개인차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이은희, 2013).

2) 노인과 사회경제적 위험

(1) 노인빈곤

한국에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45.1%를　차지하여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빈곤으로 인해 수명이　짧아지고　심지어　자살로까지 이

어져 빈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럼에도 지난 6년

사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대상자 수는 23.2%나 감소되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　수준이며　노인 빈곤은 5년

사이 17.9% 증가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가정에　

근로연령대 가구원이 없는 고령 단독가구가 가장 심각하다. 아동빈곤율 보

다는 4.5배 더 높고　노인빈곤율은 일반가구 및 OECD국가의 평균보다 3

배 이상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OECD Factbook, 2013;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2). 근로연령대 가구원이 없는 노인 단독 가구의 빈곤율은

70.9%로 근로연령대 가구원이 있는 노인가구 빈곤율(18.7%)보다 3.8배 더

높다(윤희숙·권형준, 2013).

2006년에서 2011년 5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동 기간 동안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8.7%, 절대빈곤률은 18.0% 증

가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소득 수준이 더 낮아졌음을 추측 가능하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2). 비록 노인빈곤율은 높아졌지만 최저생계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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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은 2006년 8.2%에서 2012년 6.3%로 23.2% 감

소하여 노인빈곤이 심각하다.14)

노인빈곤의 문제는 장애, 질병, 사망과 같은 불건강을 초래하고 행복하

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소득 하위 20%를 차지하는 남성의 평균

수명은 상위 20% 계층보다 9.1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15) 노인 자살의 큰 원

인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며 빈곤으로 인해 노인의 삶을 스스로 파괴

하는 불행이 초래된다.

(2) 사회적 배제

배지연 외(2006: 10)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노인들이 사회·경제·

정치·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의 현상들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경제적 배제 역시 노동시장 등 각종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결

국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불러온다. 사회적 관계의 배제 역시 노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노인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 관계망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

제의 형태는 실제로 노인의 소득영역, 노동시장 등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즉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 수록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남녀 노인 모두 절대 다수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조성철·김보기, 2014).

강현정(2009)은 사회적 배제의 특성 측면에서 복합적인 노인 문제를 다

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다차원성(multi-dimension) 노인의 사회적 배

14) 보건복지부(각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15) “소득상위 20%남성,하위 20%보다 9.1년 더 산다”,동아일보(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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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역할 상실, 은퇴 또는 노후 빈곤 같은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은퇴

로 인한 소득 감소, 빈곤 등 다른 요인도 문제의 발생과 같은 파생적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을 다차원적으로 봐야 한다.

둘째, 사회적 배제는 상대적인데, 상대성(relativity)으로 노년층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 노년층이나 다른 계층 간의

배척이나 비배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작인(agency)으로 노인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은 노인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 즉 연령차별, 취업차별, 노

인에 대한 편견, 혹은 사회문화적 현상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

회적 배척을 극복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 더 큰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

고, 노인 인구의 증가는 각종 노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돌봄위기

노인의 21.8%가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노인성 질환으로 고

통받는 노인의 수는 5년 전에 비해 66.0% 증가했으며, 노인의료비는 10년

전에 비해 4.5배 증가하였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수는 2010년에

1,182,950명으로 2005년에 비해 66.0% 증가하였고 환자별로 보면 치매노인

환자 수가 212.7%로 가장 많이 증가 되었다.16) 노인 질환자 수가 증가하면

서 노인진료비는 2002년 36,357억 원에서 2012년 164,494억 원으로 10년 사

이에 4.5배 증가하였다. 동기간 동안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

는 비중도 78.2% 증가하였다.

의료서비스 증가로 인해 기대수명은 증가했지만 건강수명은 OECD 선진

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수명은 2007년 이후 정체

상태이지만 기대수명은 2011년 81.2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현

16) "노인성질환 동향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제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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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 차이는 약 8.56년으로 이 기간 동안 불건강한

상태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신헌웅 외, 2012).

이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전체 노인의 5.6%밖에 받지

못한다. 질병 증가로 인해 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2012년 16.4조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4.5배가 증가했지만, 정부의 의료보험 보장율은

64.5%에 불과하다.17)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인구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부양을 가족들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계속된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젊은 층의 대도시 유입

과 핵가족화의 증가로 노인세대는 과거와 같이 가정에서의 존경과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한수정·문상호, 2014). 이러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변화된 관계로 인해 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된다는 인식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김태우, 2019).

출산율 감소 등 인구학적 변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

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부양비가 증가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권순만·박건희, 2006).

3) 노인 사회경제적 위험의 원인

노인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로 인해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였다. 2010년 전체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중은 11.3%로

2000년과 비교하여 54.7% 증가18)하였고, 한국 노인 인구는 늘고 있으나 출

산력은 떨어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노년부양비는

2000년 대비 2010년 50.5%가 증가하였다. 한국 2010년 대비 2040년 노년부

17) 통계청(각년도).사회조사.

18) 한국 노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2000, 2010),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조사(1998, 2004, 2008, 2011) 자료를 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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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 증가율은 276.3%로 노인부양비가 가장 높은 일본의 79.7%에 비해서

3.5배 이상 높아 노령 수준이 심각하다.

둘째, 노인빈곤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공적연금 수급율과 최저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낮은 연금 수준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2013). 생활비를 직

접 벌기 위해 청년층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으나, 직업안정성은 떨어져 근

로소득을 통한 노인빈곤 완화도 역부족이다(김희연 외, 2013).19)

셋째,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생산기술은 숙련기술자를 선호하던 기존

체제에서 기계화 자동화에 치우친 체제로 바뀌었다. 그 결과 생산체계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고 빠른 변화에 민감한 젊은 세대의 노동력

을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가동 중인 퇴직제도가 노인 역할 상실

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

회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일자리의 상실은 직업의 상실을 넘어 사회적 역할

의 상실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모선희 외, 2007). 평균 기대수명이

늘고 은퇴 후 시간이 길어지면서 핵가족 중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가구가

늘면서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 비중이 줄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

우가 많다.

4) 노인 사회경제적 위험의 대응

사회 재정 여건과　노인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탄력 퇴직제 도입 등을　

도입하고　그에 맞게 노인정책을 조정하였다.　기대수명이 80.5세인데 비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은퇴 연령은 68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53세로 오랜기간 일없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100세의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부족한 노동 인력 확보 및 연금재정의 안정

19) “고단한 한국노인…주요국 중 가장 많이 일하면서 ‘더 일하고 싶다’”, 국민일보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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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담보하는 등의 차원에서 최소한 60~65세까지는 노동을 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한국은 최근 ‘60세 정년을 의무화’를 한 만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내실

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탄력 퇴직제도 및 정년연장 도입으로

노동 기간이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따라서 현재 65세로 맞추는 노인복지의 많은 내용, 예

를 들면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나 연금 수급 연령 등을 새

로운 노인 연령에 맞춰 변경하여야 한다. ‘탄력퇴직제’나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빈곤을 완화하고 조기퇴직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최대한 잔류할 수 있도

록 사회시스템을 100세 시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한다.

100세 시대 ‘제2커리어’이행에 의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고독,

무위, 질병,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00세 시대에 퇴직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노인의 참여는

사회적 위상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고령자 인적자원

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종합: 신사회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근대산업사회 국민들의 안정적 일상생활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모두

가 살기 힘들어졌다. 풍요롭지만 빈곤하다. 저출산·고령화, 가족해체, 돌봄

위기, 소득양극화, 사회적 배제, 근로빈곤, 일자리위기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가난(취약성)이 온다. 소득과 건강은 전 계층에 대해 평등해 지고 있는데,

일상성 해체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특정 연령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청년, 장년, 중년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 경기침체의 장기화,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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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어려

워졌다.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증가 등 일자리 불안정성 및 이에 의한 실

업소득 중단 또는 감소는 특히 심각한 문제의 사회적 위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근로빈곤, 가족해체 등 원인으로 청년, 장년, 중년들은 신

체·심리 건강의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새

로운 위험이 와서 청년에 대한 직업과 생활 관련 청년사회서비스, 신중년

에 대한 일과 봉사와 관련한 신중년사회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노인의 경우, 고령화 사회가 진입되면서 계속된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

하여 젊은 층의 대도시 유입과 핵가족화의 증가로 노인세대는 과거와 같

이 가정에서의 존경과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돌봄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또

한, 경제적·사회적 배제 역시 노동시장 등 각종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으

며, 이는 결국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불러온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을 해결

하려면 노인에 대한 사회참여와 사회활동과 관련한 고령자활동서비스가

중요하다.

정부는 구사회정책을 지속 확대하면서 정부예산에서 복지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위험과 사회문제는 더 악화된다.

새로운 위험이 직면하면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며 시장은 이용자중심으로 노동과 직업에 대한 맞춤

형 서비스와 같은 신사회정책과 사회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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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보호

교육

<근대산업사회>

시장 : 노동·직업

국가 : 사회안전망

경제

활동

요양

저출산

사회적 돌봄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증가

장년

중년

<위험의 현상>

고령화

사회참여

노인빈곤

요양비용

사회적 돌봄

청년실업

청년건강

근로빈곤

가족해체

조기퇴직

중장년건강

노인빈곤

사회적 배제

장기돌봄위기

청년사회서비스

(직업과 생활)

신중년사회서비스

(일과 봉사)

고령자활동서비스

(사회참여, 사회활동)

노인장기돌봄

새로운 사회위험

(신위험계층과 위험)

신사회정책과 사회경제적 접근

(분권과 시장, 이용자중심, 사회기반투자, 표준과 다양성)

<신사회정책영역>

<그림 3-1> 신사회위험 대응 국가정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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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지국가 정책거버넌스에 대한 기대와 한계

1.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체계

1) 기초생활보장의 의의

복지국가의 개념정의를 시도하는 많은 논자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에 의

한 기초보장(National Minimum)을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하였다(김태성·성경륭, 1993). 복지국가의 정의에서 기본적 보

장 또는 빈곤감소는 복지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며, 복지국가는 다양한 사회

정책적 수단을 통해 기본적 안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20

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국가가 기본보장의 주요 주체로 인식되었고, 기본보

장이 복지국가의 기본요소로 확립된 후에도 기본보장은 수준적 측면, 보호

대상 및 보호 방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었다.

기초보장(National Minimum)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1897년 웹부부

(Martha Beatrice Webb&Sidney James Webb)의 저서 �산업민주론�에서

이다. 웹부부는 빈곤계층을 양산하는 착취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기초보장을 제안하였다(박광준, 1990). 여기서 기초보장이란 “노

동자가 생산자와 시민이 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

활수준”을 말한다.

이 시대에는 일을 할 수 없는 노약자나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노

동자들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며 최소한의 물적 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웹부부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보장 개념은 저소득 노동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하며 장애인, 실업노인 등 취약계층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원一圓光彌(1972)는 원래 노동계급을 위해 설정한 웹부부 기초보장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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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기초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그 자

체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一圓光彌의 진술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웹부부의 기

초보장의 초기 개념은 아직 ‘존재할 권리’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초보장 측면에서 웹부부는 직접적인 국가 개입을 통한 공공 지원보다

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같은 근로 조건 개선에 더 중점을 두었다.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

로계약서에 최저생계를 명시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을 제공하는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기초보장에 대한 웹부부의 원래 개념은 1911년 글에서 개발되고 변형되

었다. 1911년 저서에서 제시된 웹부부의 기초보장은 ‘비로소 국민적 효율증

대라는 초기개념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게된 것’(박광준, 1990)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웹부부의 후기에서 기초보장의 개념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

호를 강조하고 기본안보에 생명권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웹부부의 기

초보장 개념은 여전히 ​​완전한 권리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 권리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하여야 한다. 즉, 웹부부는 수혜자의 도덕성을 강조하

고 수혜자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는 조건부 수혜자 제도의 공적 부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박광준, 1990). 반면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나 무갹출 노령연금제

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불가능(박광준, 1990:272) 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반대

하였다.

실업을 개인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반면, 실업을 탈출하기 위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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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과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빈약한 법이

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보험이 아닌 조건부 수혜를 받는 공적 부

조는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여 실현될 수 없었다는 웹부부의 주장이다. 중

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공공 지원으로 자유당은 국가에 과도

한 부담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여 웹부부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기

초보장 개념은 웹부부 이후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누구

의 입에도 오르지 않게(박광준, 1990) 되었다.

2) 영국 베버리지 시대의 기초생활보장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2)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전후 복

지국가 번영의 이념적 초석으로 등장하였다. 전후 국가재건계획의 일부인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가재건에서 극복하여야 할 5대 단점, 즉 빈곤, 질병,

무지, 오물, 게으름을 확인하고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안전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베버리지에

있어서 기초보장의 일차적 의미는 ‘모든 일상적 경우의 생존에 필요한 최

소소득을 제공하는 것(Beveridge, 1942)’이다. 그리고 베버리지는 단순한 최

저 소득보장으로 기본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즉,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

당20) 지급, 종합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완전고용 유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베버리지의 기초적 보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

장하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의료 및 가족 수당에 대해 종합적인 현물

20) 수당제도(allowance)는 기여금 납부를 전제하지 않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르며, 자산

조사를 행하지 않는 점에서 공공부조와도 다른 제도이다. 연령, 가족수 등 인구학적인

요건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수당제도는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의 유효한 수단

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미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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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버리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

제 하에 획일적 급여와 획일적 급여가 보장되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여금의 일부

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사회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최저생계비의 고정률을

통해 국가 전체의 기초적 보장은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으로 믿어진다. 기

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기여금이 주요 출처다.

베버리지형 기초보장 개념과 그 실현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쟁기간 중에 형성된 평등정신(the wartime spirit of equality)을 반

영(원석조, 1999)하여 국가에 의한 기초보장의 대상자를 현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보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Beveridge, 1942). 둘째, 베버리지 보고서는 비록 기초보장 대상이 전국으

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통해 자립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근

로가 가능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보장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셋

째, 베버리지의 기초적 보장 개념은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를 생존권으로

인정하지만 국가의 의무를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개인의 주

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베버리지의 기초보장 사상은 국가가 빈곤층

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이상의 부자는 최저생활수준 이상을

설계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다섯째, 베버리지 기초보

장제도는 사회보험의 통합지급과 통합지급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최저생활보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베버리지는 모든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한다는 가정 하에 사회보험 중심의 기본적 보장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공적부조제도는 특수한 경우에 한시적 제도로 결정되며, 사회보험

이 만기가 되면 수혜자 수의 감소로 인해 공적부조제도가 점차 사라질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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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강조한 국민보

험제도 외에 국민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적 보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국가기초보장제도로 인해 전후 영국

의 절대빈곤층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액 급여의 보험방식만으로는

기초보장이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국민부조에 의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

하였다(박능후, 2002).

3) 복지국가 황금시대의 기초생활보장

196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로, 이 시기 동안

복지국가가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 이른바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

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전의 극성기에 도달하였

던 것이다(김태성·성경륭, 1993).

기초보장의 관점에서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

장의 대상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

었다. 두 번째 특징은 기초보장의 개념이 절대빈곤의 완화에서 상대적 빈

곤의 완화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1960년경에 공공부조 혜택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이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이동하기 시작하

였다.

세 번째 특징은 사회보험에 기반한 공적부조제도의 긴밀한 연계와 운영

을 통해 기초적 보장이 실현된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 퇴직,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 또는 상실 시

사회보험 급여를 통해 소득보장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연금 수급자

중 급여액이 1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공공부조를 통해 추가 급여를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 들어 영국의 공공부조 수급자 수는 오히려 늘

어났다(정경배, 2002). 따라서 복지국가의 황금시대에는 어떤 제도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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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장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었고,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밀접하게 연

결되어 전국의 기초적 보장체제를 형성하였다.

복지국가의 황금시대에 일반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이 확산된 이유

는 사회개혁운동’과 이를 뒷받침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4) 복지국가 재정위기 이후의 기초생활보장

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 동안 지속된 복지국가의 발전은 1973년과 1979

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완전고용체제의 붕

괴와 고실업률, 높은 물가상승률, 저성장률, 정부의 재정고갈로 대변되는

복지국가 위기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Mishra, 1984). 복지국가 위기가

도래된 1980년대 이후 영·미를 중심으로 전개된 ‘복지개혁’(Welfare

Reform)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1960년대의 복지개혁과 정반대의 방

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었다(Stoesz & Karger, 1990). 즉, 1960년대의 복지개

혁은 수급요건의 완화, 임금인상, 새로운 수급제도 구축에 초점을 맞춘 반

면, 1980년대 이후의 수급개혁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수급요건과 임금인하,

비수급요소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임금인하와 임금 기반 의무 이행이

주요한 내용였다. 급여 수준의 감소와 급여 요건의 강화는 사회보험 시스

템에도 반영되지만 주로 공적 부조 시스템에 반영된다. 이는 1980년대 이

후 선진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약자의 기초보장체계가 다양한 위협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국가 위기를 계기로 기초적인 보장체제가 모든 면에서 훼손되었다.

공공 지원 자격 요건 강화, 혜택 수준 축소 또는 혜택 기간 단축과 같은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다. 기초보장의 목표는 일반대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취약계층으로 후퇴하는 것임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근로 불가 판정을 받은 취약계층은 무조건 보장되는 급



- 53 -

여로 남아 있지만 근로 가능자로 분류된 수급자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

부 급여가 일반화되고 있었다.

요컨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수혜자의 포용성, 복지 수준의 적정성, 정당

한 권익의 측면에서 기초적인 보장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가장 상징

적인 것은 1996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으로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빈곤계층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

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개선될 것인지는 시장

경제질서와 경제세계화를 무기로 신자유주의의 기본안보를 강조하는 새로

운 사회복지이념의 출현에 달려 있다.

2. 복지국가 정책거버넌스의 한계

1) 재정위기의 구조적 심화

서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번영은 19세기 말에 정점에 이르렀으나

20세기의 잇따른 위기와 세계대전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과 뒤이은 제2차 세계대전은 서구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시장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야기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선

진국가들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인 공황

과 경기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

을 달성하면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해 왔다(정무권, 2002). 즉 복지국

가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까지 점차 강화되

다가 전후 폭발하였다. 이러한 커다란 확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

가 석유파동이후 경제침체가 현실화된 시기부터는 확대의 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맞게 되었다(김태성 외, 1992).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고전적 복지국가를 지탱하던 자본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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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복지국가의 새로운 재정위기의 구체

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증대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경제성장의 둔화, 그로 인한 복지국가의 재정 능력 감소, 인적자본이 축적

되지 못한 일부 계층에서의 장기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심화, 둘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와 포디즘적 노동시장 구조의 붕괴, 셋째, 저출산·고령

화, 한부모 가구의 증가 등 가족,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김교성,

2010). 복지국가 재정위기의 변화를 요약하면, 먼저 노동시장의 변화 측면

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많은 국가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증가의 일

반적인 특징인 장기 실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장기실업자는 정규

직과 같이 사회보장수준이 높은 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수준과 고

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가족구조 측면에서 볼 때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대륙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복지가 자유로운 국

가인 아일랜드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198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던 북유럽 국가들은 70%대에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을 포함하여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에

서 노인부양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유주의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고령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이러

한 추세를 감안할 때 Esping Anderson이 분류한 각 급여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시점은 다를 수 있다. 특히 가족구조의 변

화 측면에서 북유럽 국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변화된 반면 자유주의 국

가는 최근에야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였다.

경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투자와

고용이 감소한다. 1974년에는 인플레이션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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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가 있었고, 이는 소액의 물가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막대한 재정 지출

을 통해 유효 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라는 케인즈의 처방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Glyn et al., 1990; Armstrong et

al., 1993).

2) 복지국가 재정위기의 원인

석유 위기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케인즈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성장 둔화

의 근본 원인은 황금기 자본주의의 기반이 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의 성

장 잠재력의 고갈이었다.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Fordist 생산 방식의 비효율성 증가였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으

로 인해 생산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Fordism의 기술적 경직성으로

인해 규모가 확대될 때 작업 공정의 비율을 제어하기 어렵고, 생산성을 지

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렵다. 또한 1960년대 후반 이후 심화된 노동자 저

항운동은 이러한 제한을 확대하여 생산성 정체와 이윤 감소로 이어졌다.

둘째, 소비자의 수요가 변화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자본주의 선진

국에서는 내수가 포화되면서 소비자의 수요는 점차 세분화되고 차별화되었

다. 이러한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품질

제품을 소량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품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포디즘의 양산방식은 이 점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셋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포화된 내수 수요로 인해 기

업은 점점 좁아지는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야 한

다. 그러나 전후 빠르게 생산능력을 회복한 독일과 일본의 세계시장 잠식

과 신흥공업국(NICS)의 진입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부분

적으로는 이런 경쟁격화의 결과이기도 했던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는 고정

환율제의 붕괴를 가져옴으로써 다시 기업 간 국제경쟁을 부채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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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er, 1988; 김균, 1992).

복지국가 위기의 또 다른 요인은 복지국가 자체의 성숙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서구의 복지국가는 실질경제성장률을 훨

씬 웃도는 속도로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였다.

사회 복지 프로그램, 특히 공적 연금 및 의료 서비스의 확장은 대부분의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두 항목은 전체 사회 복지

지출의 약 2/3를 차지한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의 확대가 무르익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평균 연금

혜택이 1950년 남성 평균 임금의 33%에서 1980년 55%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노인 중 연금 수급자 수도 같은 기간 16%에서 90%로 크게 증가하였

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는 임금 대비 사회보장세 비율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며, 이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고용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김태성·성경륭(1993)

1960~1975 1975~1981

캐나다 9.3 % 3.1 %

프랑스 7.3 % 6.2 %

독일 7.0 % 2.4 %

이탈리아 7.7 % 5.1 %

일본 12.8 % 8.4 %

영국 5.9 % 1.8 %

미국 8.0 % 3.2 %

오스트레일리아 9.6 % 2.4 %

오스트리아 6.7 % 5.0 %

네덜란드 10.4 % 1.6 %

노르웨이 10.1 % 4.0 %

스웨덴 7.9 % 4.7 %

<표 3-1> OECD 주요국들의 사회복지지출 성장률(196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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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복지국가가 성숙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로 사회복지 확대에 제

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첫째, 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 지출확대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즉, 사회복지지출이

GDP의 15%를 차지할 때, GDP의 30%를 차지할 때 경제성장에 필요한 사

회적 자원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둘째, 사회보장세를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 뿐만 아니라 중하위 소득자까

지 부담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

다.

셋째, 사회복지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면 후한 급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이 커질 수 있다. 관대한 급여 때문에 근로동기가 약해지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이 그 예이다(김태성·류진석·안상훈, 2005).

3) 고용 중심 복지국가 전략: 복지국가에서 근로국가로 전환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여 재정위기에서 벗어

나고자 하였고 고용률 증진은 재정부담자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부상하였다(Mosher & Trubek, 2003). 기존의 소득보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여 고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배은총 외, 2017). 복지국가가 보다 적극적으

로 고용률 증진을 위해 개입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Mosher & Trubek, 2003). 이것이 바로 고용 중심, 고용 친화 복지국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배경이다(홍민기 등, 2013; OECD, 1994;

Häusermann & Palier, 2008; Kenworthy, 2010; Bonoli, 2011).

고용 중심 복지국가 전략은 근로가능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임으로써 실업과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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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확보하여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aul de Beer, 2007). 물론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활성화 정책

(activation policy)은 각 국가의 초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혜택보

다는 직업을 통해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자 공통된 특징이 되

었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

는 실업급여 중심의 수동적 노동시장 정책이 된다면, 실업자, 노동취약계층

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l. 구직자 및 고용 촉진. 초점은 적극

적인 노동 시장 정책에 있다. 실제로 1980년대에 ALMP가 본격적으로 보

급되면서 ALMP 지출 수준은 오늘날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지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복지국가의 재

정위기를 계기로 촉발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 특히 적극적인 노동시

장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나라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인

지 여부가 이 패러다임이다. 복지국가는 전환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연구문제가 된다.

3. 복지정책에서 분권화와 복지혼합

1) 사회복지의 분권화

분권화는 한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

하는 맥락과 이유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복지

국가의 분권화는 공공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앙기관을 해

체·재편하는 방식의 반면, 개발도상국은 중앙정부의 불안정, 비효율, 비효

율적인 거버넌스를 극복하려고 한다(채현탁·박종철, 2017). 분권화는 기술

적 수단, 부서 간 경쟁을 통한 책무성, 공공서비스 운영의 혁신, 주민과 대

면하는 경우가 많은 최전선 행정기관의 역할 강조 등으로만 특징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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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리적 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에서 사회적, 정치적 긴장을 분산시키고

지역적 문화적,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하였다

(Bardahn, 2002: 김형용, 2015 재인용).

분권화란 중앙정부의 권한과 행정사무, 재원 그리고 인력 등을 하부조직

으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정치, 행정 재정 등의 여러 영역에서 전개된다(고

혜진 외, 2014). 이 때 하부 영역이 사회복지 영역일 경우에는 사회복지 분

권화로 명명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의 분권화와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재정(박혜자, 2006; 김헌진, 2008; 구인회 등, 2009; 최영, 2015), 행정

사무(김헌진, 2008; 구인회 등, 2009), 사회복지전달체계(백종만, 2005) 등과

같이 표면적인 분권화의 현상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수준에 있다.

하지만 분권화가 하부 영역에 자율권을 부여한다(최영, 2015)고 볼 때 그

의미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재완(2007)은 지방분권이 사회복지 측면에

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중앙집권화된 지방으로만

이해하거나 중앙집권적 권력과 자원을 지방으로 하향 분배하는 것으로 이

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분권화는 통일의 폐해와

중앙집권화에 대한 경직된 대응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즉,

지역주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행정직원의 태도 변화 등 주민의 필요에

따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정치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사회복지 분권화 내용도 국가경영의 패러다임 전환과 얽혀 있다. 소위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에 입각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

담과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복지분야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채현탁, 2014). 이는

시장과 시민사회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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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국가의 기능과 역할(자율성,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파트너십 등의

필수 요소)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개발 시스템을 추구한

다는 것을 상정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입장에 볼 때, 중앙정부로부터 권

한의 위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권한 공유까지 도모하

여야 하는 두 가지 임무를 담당하여야 한다(이재완,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권화는 사회경제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즉 법제도적 측면에서 자치입법권의 확보, 기능 배분에서 지방사

무의 권한 확대, 조직인사에서의 자율성 확보, 세제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

로부터 자주재원의 확보 등이 필요하며, 지방분권 전략으로서 지방정부의

독자적 기획 능력, 정책적 주도권과 대응능력, 주민과의 관계에서의 대응성,

지방의 산업경제적 기반 등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초의수, 200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권화는 히라노타카유키

(平野隆之, 2012)가 제시한 정부의 지역복지 보급과 지역현장의 자발적 실

천에서 시작되는 지역복지 추진으로 요약하여 <그림3-2>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는 지역복지추진 구조의 기본 모델로 정부의 하향식(top-down) 보급

백터와 상향식(bottom-up) 개발 백터, 두 가지 형태가 순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개발 백터가 보급 백터로 이행되고, 보급된 프

로그램으로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면 또 다시 자발적 실천이

이루어진다. 정책화된 보급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욕구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새로운 지역복지 실천이 생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대

한 권한 이양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실

천하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과정으

로 이해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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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채현탁·박종철(2017)

2)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국가 체제를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 지향

적 개혁이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각국의 사회

서비스에 도입된 시장화는 국가별로 서비스 분야별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것처럼(Bode, 2008, 2013; Gingrich, 2011), 그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의 변화

를 논하자면 시장화 개념의 정의가 중요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시장화는 유사한 용어인 민영화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동

안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복지국가체제 재편과정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영역

에 민영화를 추진하여 원래 국가 책임으로 제공하던 공적 서비스의 많은 부

분을 민간으로 떠넘겨 왔다(Salamon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부

문에서 민간 시장 부문으로 책임을 이동하여 사용자 선택을 향상시키는 것

<그림 3-2>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래밍에 의한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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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칭하는 “시장화”로 종종 간주된다. 그러나 민영화를 하더라도 정부가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는 시민단체에 운전자금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면(즉, 공공재로부터의 공급측 보조금) 서비스 ‘시장’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

다. 또한 시장화 없이 민영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예: 사회복지사 등

비영리 부문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반대로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시행

하더라도 조직이 민영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예: 공공부문 경쟁원

칙 도입). 때문에, 민영화와 시장화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주체를

행정조직이 아니라 민간조직으로 이행하는 것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 도입을 통하여 이용자에 의한 선택 확대를 강조하는 개혁은 ‘시장화’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平岡公一, 2017: 76).

이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민영화와 구분하여 정의하자면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공급자(=사업자) 선택의 자유와 사업자에 의한 자유로운 진

입·퇴출 및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지미, 2019:

39). 하지만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경우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원칙이 도

입되더라도 현실에서 ‘준시장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사회

서비스는 가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개입하

여야 한다. 특히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정보수집과 의사결

정이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개입과 규제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실제 사회서비스 시장은 ‘준시

장’(quasi-market)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김지미, 2016, 2017a, 2019).

준시장 이론은 영국의 사회정책학자 줄리안 르그랑(Julian Le Grand)에 의

해 이론적 체계화가 이루어졌지만, 정의상으로는 “이용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개입·규제와 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동반하는 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e

Grand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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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국가정책과 신사회위험 대응에 대한 한계

1) 잔여성

복지국가의 기존 사회정책의 한계 중의 하나는 잔여성이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만든 것이다. 근대사회의 중심계층인 청년,

신중년, 노인들이 다 위험이 있는데, 못 사는 사람인 장애인 등 일부에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회위험의 문제해결이 안된다.

2) 분절성

복지국가의 기존 사회정책의 한계 중의 하나는 분절성이다. 특정연령에

한정돼서 분절적으로 연속하지 않게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 하

는 것이 필요한 것보다 아주 적게 생색내기로 지원한다. 지원을 해주려면

연속적으로 많이 해줘야 한다.

3) 재정위기

복지국가는 소비적인 특징이 있어서 투자가 아니다. 재정위기의 상황에

들어가서 지원은 항상 중단돼 버린다. 투자를 통해서 성숙한 구조로 와야

된다. 아동, 청년에 대한 투자를 해주면 청년, 신중년, 노인에까지의 소득과

생활 자립을 할 수 있게 성숙한 투자로 와야 하는데 복지국가 정책은 수당

을 주는 식으로 소비적이다. 재정위기를 계속 마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투

자가 안된다는 것이다.

4) 정책 수단의 한계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다. 청년들이 일자리 위기에서

청년빈곤이 나오면 대응 수단이 없다. 청년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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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심리 프로그램,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걱정만 있고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다. 은퇴 이후에 체력이 남아 있는 신중년이나 노인들도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옛날에 복지국가의 정책처럼 못사는 노인들에게 잔여

적인 일자리만 만들었다. 기존이 있는 연령정책 60세~65세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만들었던 근대 산업의 연령 정책이 지금 특히 노인, 신중년 쪽에서

적합하지 않다.

대응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다. 청년일자리로는 7일 근무제를 주 4일

과 3일 근무제로 나누어, 한사람이 전담으로 맡는 일이 나눠지게 되어서

일자리가 2배로 늘어난다. 근무제가 있다. 신중년 일자리로는 직업전환과

직무교육, 직업훈련이 있다. 노인일자리에는 일자리 공유(Job sharing)가

있고, 노인 정책은 핵심은 직업을 세대간에 나누는 것이다. 65세 이상 70세

도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시설운영 같은 제도적인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첫 번째 이유로는 사회적 갈등

으로 인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움에 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도이기에

실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확신이

없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사

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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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실성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및 구조

조직구조와 운영의 기본원칙이 전달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실제 전달체계는 파편화되거나 "단편화된 조직" 구조로 인해 결

함이 있으며 조직 간의 협업 및 서비스 중복 문제가 수시로 발생한다(서재

호 2008; 김이배, 2014; 허철행, 2018 등). 따라서 서비스 전달 시스템 내에

서 협력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단절”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서비스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공적책임으로서의 사회복지관리, 수혜자

의 자격과 복지수요, 다양한 공급방식 등 복잡한 정책변수를 전제로 한다.

보편적인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복지가 필요한 복지 수급자의 유형이

다양해졌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

본원칙은 정책 또는 사무관리의 원칙, 복지기관 운영의 내부원칙, 복지관리

자의 원칙 등이 있다. 사업부 관리의 일반 원칙 외에도 전달을 담당하는

조직 및 사람과 관련된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다(황성철 외,

2020). 개인의 복지지원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전달체계에 우선 적용되

는 정책적 가치는 수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장기적인 지

지와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선택의 문제다.

유럽에서는 혜택 매시업이 일반화되어 홍보와 시장성 간의 가치 충돌이

발생한다. 시장 유연성과 규제 경직성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며, 시장 경쟁

을 비판하는 효율성 및 긍정적인 가치가 공존한다.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잠재성에 주목하면서 관련 정책에서‘시장성’의 가치도 부각되었다(이

재원, 2008; 이현주·정익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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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측면에서 보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차

이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의 가치가 효율과 같이 중요하게 전제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과 동일하게 인식된

다(양난주, 2020; 전용호·김용득, 2018등). 서비스 제공자의 신설 및 전환

등의 복리후생 제고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센터 건립 등에 대한 옹호는

기관과 제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

성을 개선하는 작업은 종종 옹호를 강화하는 작업과 충돌한다. 이에 반해

효율성의 가치는 정부 지출과 관련된 일반 공공서비스에서 중요하다. 이러

한 이유로 시장주의, 민간 위탁 및 민영화는 주체와 수단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이다(이재원·허형조, 2021). 공공서비스는 소비자 주권을 기반

으로 하며 서비스 자체와 사용자에 대한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중

앙

정

부

이용자

수혜자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중간관리조직 ⇋

(공공재원 + 사회위험)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신사회위험의 다양성

문제의 복잡성

< 전달체계 비효율의 구조와 행태 영역 >

정부간 관계 : 관할구역 독점과 사중손실, 정보격차와 도덕적 해이

       정부간 중층적인 평가와 보고, 경비의 지불정산

사업내용과 방식 : 공모형 보조사업, 유사중복

         공급자 중심, 중간관리조직 

이용행태 : 부정수급

      사각지대

<구조>

<행태>

<그림 3-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비효율성 요소 : 구조와 행태

자료: 이재원·탕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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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정부간 관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기능적 구조가 권력의 관점에서 설계된다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지방정부의 고유한 기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 - 지방정부]라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이 형성될 때, 지방정부는 독립적인

책임 주체가 아니다. 모든 경우에‘국가(중앙정부)’의 책임이 먼저 결정된다

(김성호; 2017; 최우용, 2017).

중앙에 기반을 둔 수직적 위계질서에서는 현상태(분업의 형태)와 마찬가

지로 작업과 계획-실행의 이중 또는 중복 분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됩니다.

중앙정부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위계가 확립되면, 공공서비스의

기능별이 아닌 개별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의 각 과정별로 업무분담체계가

형성된다(이재원, 2019). 지역에 따른 위계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재정적 기능에 충분히 참여하고 대부분의 주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업무의 편의에 따라 행정기능을 구분할 수 있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준이나 규범적 기준

을 마련하기 어렵다. [국가-지방정부]의 수직적 위계질서에서 기능 분업이

형성되면 지방조직과 풀뿌리조직이 모두‘지방’적이며 업무 분담에 대한 특

별한 원칙이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없다.

모든 계층의 정부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개입할 때 관련 시스템의

기본(간접) 비용과 지대 추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전달 시스

템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지역주의적 관점에서 자율성을 강조

할 때 보조성의 원칙이 중요하다(김석대, 2016). 정부 간 기능 분담의 주요

기준은 권력 분립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정부 간

의 복지 관계는 자율성과 분권화라는 일반적인 규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 68 -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책임 분담과 자원 분담의 원칙은 약간 다르다.

국가 차원에서 가치상품 등 금융 외부성이 있거나 활성화가 필요하면 중앙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원을 조정한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소화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안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수평적

구조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재정연방주의론에 요

약되어 있다. 재정적 연방주의는 1세대와 2세대로 나뉜다.

1세대 정부간 관계의 핵심 내용은 공공 서비스에서 중앙, 지역 및 풀뿌

리 정부 역할 할당에 대한 원칙적 표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Oates, 1972).

1세대 재정연방주의 모델은 근대적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재

정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이다. 이후 계속되는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나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기능은 지

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세대 이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설계할

경우, 정부 계층 간에 형성되는 다차원적 기능적 관계로 인해 효율성을 보

장하기 어렵다.

2세대 정부간 재정 관계 이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파

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적 정부 관계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2세대 이론은 정보와 인센티브, 협상 및 계약을 규범적

원칙보다 핵심 요소로 취급한다(Weingast, 2009, Vo, 2010). 재정적 인센티

브 측면에서 선택의 재량을 인정할 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의 유연성

을 높일 수 있다. 재정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선택의 재량권을 인정할 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전달체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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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중앙부처와 다양한 공공기관이 다수 개입돼

있다. 중앙의 각 부문의 개별 업무에서 시스템이 약하다. 사회복지 전달체

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져 초기상황의 기본 특징이 누적돼

있다.

역사적 맥락들은 전달쳬계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에도 숨겨져 있다. 중

앙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일선 집행기관이라는 전

제 아래 국고보조사업 체계가 형성돼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3세대에

걸쳐 형성되었다.

전달체계의 기본 주체는 생산자, 이용자(RB), 재정공급자(정부), 일반국

민(B)의 네 가지이다(김영종, 2012). 시대별로 전달체계 주체 간 상호작용

관계 형식이 다르다. <그림 3-4>에서 ①②③의 숫자는 해방 이후 세가지

세대 복지제도를 나타낸다.

1세대는 1980년대 이전 민간 복지기관 중심의 복지사업 시대였다. 2세대

는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역할이 확대된 시기로 정부가 사회복지

계획법을 통해 복지사업을 담당했다. 3세대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던

시기로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출시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거래를 활성화했다. 사용자, 생산자, 금융 제공자의 유형과 논리는

세대마다 다르다. 서로 다른 맥락의 세대가 개별 주체에서 쌓이면서 일관

된 전달체계의 틀을 짜기 어려워졌다.21)

21) 예를 들어, 공급자의 경우 ①세대는 자원봉사와 자발적 활동이 중심이다. ②세대는 정

부사업의 위탁 수행이 중심이다. 정부지침에 순응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이 있다. ③세대

는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 참여가 가능하여 이윤창출도 지향할 수 있다. 하나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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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영종(2012:24)에서 [중간관리조직] 부분 추가

4. 신사회위험 해결에서 유효성과 적실성의 쟁점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위기, 가족해체 등 21세기 새로운 사회위험 상황

에서 소득과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지국가 전달체계와 사회정책이

서비스 사업에 대해 세 가지 세대의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시장과 사업 관리의 초점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서비스

생산자

이용자

(RB)

재정공급자

(정부간 관계)

이용자

(B)

서비스제공

재원제공

재원제공
재원보조

규제자 =

①②③

이용자

①②③

주민/국민(납세자)

후원자 개인/기업

①② 민간재단

①②③ 중앙·지방정부

① 절대빈곤 아동, 

  모자, 부랑인 등

② 재가저소득 지역

  주민 대상자/이용자

③ 계약/구매

  서비스 이용자① 사회복지법인

  민간생활시설

② 사회복지법인

  민간비영리 등

  위탁사업자

③ 민간비영리, 영리 

  등 시장사업자

- 바우처 상환

- 인증평가

중간관리조직

(사업설계, 생산-이용 연결)

① 1세대 (80년대 이전)

② 2세대 (90년대)

③ 3세대 (2000년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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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적실성과 유효성 쟁점이 제기됐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효성에 대해서 세 가지의 쟁점이 있다. 첫째,

공공재원 효율성의 쟁점이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국고보조사

업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용자나 참여조직에 재정자원을 공급하는 구조

다.

국고보조사업과 국고보조금은 '도덕적 해이와 정보격차'와 관련된 재무

관리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지역 맞춤형 사업설계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재정사업은 한정된 정도의 지역편차를 고

려할 수밖에 없다. 표준화로 인한 과잉-과소사업들이 불가피하다.

둘째, 사회서비스 사업관리의 효율성 쟁점이다. 사회서비스 사업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힘든 이유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사

업을 종합관리할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상향식으로 단순

합계하는 경우이며 공급자 중심 방식이 지속 되면서 정부 실패 현상이 발

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사용권 활성화와 같은 사용자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 규모가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셋째, 중간관리조직의 남설이다. 중앙정부 각 부서 및 부처별로 단위사

업에 따라 독립적인 전달체계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현장에 설

치하는 중간관리조직은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수준이다.

신사회위험 문제해결의 적실성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쟁점이 있다. 첫

째, 새로운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전달체계 플랫폼을 적용한다. 신사회 위

첨 전달체계는 새로운 시각, 가치 또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전달체

계의 확장에서는 부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각 중앙부처가 상징적으로

한발들이기식으로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22) 둘째,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22) 예를 들어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여가부는 청소년정책의 연장선에서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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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목표가 불일치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성과관리체계에서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목표설정과 성과지표가 중요하다. 셋째, 중간관리조직의 성장

지체와 단순유지하고 있다. 넷째, 사업의 예산과 목적 및 전달체계 규모가

불일치한 문제이다. 사업의 목적은 높게 설정됐지만 예산규모가 영세하면

사업참여자들은 예산자체에 집중한다. 문제해결의 적당성이 안된다. 다섯

째, 국고보조사업과 관할구역 독점 플랫폼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지방정

부의 행정관할구역을 전제로 하는 국고보조방식으로 운영된다.

고, 교육부는 학교교육체계의 연장, 복지부는 취약계층 잔여적 복지서비스, 그리고 고

용노동부는 직업훈련체계에서 접근하고 있다. 해결하여야할 문제로서 ‘청년’ 자체에 대

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 그리고 전달체계의 적실성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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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 국가의 신사회정책

제1절 미국의 사회정책

1. 청년정책

미국에서는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고용상태에 있지도 않는 청년층을

단절청년(disconnected youth)이라고 부르며 다무업자라는 개념의 NEET로

부르지는 않는다. 16~24세 청년층으로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니트 비

율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2016년 단철청년은 6.1%이고 니트 비율은 14.1%이다. 여성은 남

성에 비하여 단절률이 더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유색인종의 단절률이 상당

히 높은 편이다. 미국의 니트 현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단

절청년 또는 니트의 비율의 감소속도가 크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당국은 현재에도 다양하고 실험적인 정

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미국은 노동부와 교육부 사이의 협업을 강조하여 단절청년들의 사회 복

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사회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유관기관들

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노동시장

및 단절청년의 실태에 바탕을 두고 고유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김주일, 2016). 부처 간 협업체계를 행정명령으로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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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의무적으로 프로그

램의 성취도를 공표하도록 고용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정

비하여 증거기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의 이러한 미국 단절청

년을 위한 고용 정책은 인력 개혁 및 기회법(WIOA), 청년정책 범부처 합

동 그룹(IWGYP), 단절청년을 위한 성과동반시범사업(P3)이 있다.

2014년 미국의회는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4를 통해서

P3를 승인하였다(Hanno, Gionfriddo., & Rosenberg, 2020). 행정명령에 의

거한 IWGYP 중심의 프로그램을 넘어서 의회의 예산전용 승인 권한을 이

용하여 청년 관련 연방부처간 협조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사이의 조율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특성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IWGYP, 2017).

P3는 「WIA」에 근거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관리하였던 WIRED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바로 지역적인 요구에 따라 단절청년 고용복

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WIRED는 지역정부

가 기존의 정치행정구역을 떠나서 유사 경제적 특징을 지닌 지역 중심으로

경제구역을 재설정하고 그 지역의 자산과 특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도록 하였다(김주일, 2016). P3 역시 소득이 낮은 지역 개선사업23)을

기반으로 유관 지방행정기관과 지역정부, 민간부문 사이의 협조와 교육부

와 노동부 중심의 연방행정부 사이의 조율을 통해 지역의 고유적인 단절청

년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게 한다.24) 이후 평가위원의 심의를 거

쳐 P3 프로그램으로 선정된다. P3의 핵심은 범부처 정부기관 사이의 조율

과 협조, 유연한 예산사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저소득 낙후 지역 개선사업이다. 기존의

경제적 지원 정책과 교육정책을 지역재개발 사업과 치안안정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

낙후 치안 불안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 Promise Zone이다(채창균 외, 2018).

24) 반드시 Promise Zone 지역만이 P3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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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P3 프로그램은 14-24세의 단절청년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는

다. 이때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에 있지 않거나 집이 없거

나 교정시설에 있거나 보육시설에 있는 청년이 단절청년이다. 또한 준실험

방식 혹은 임의실험에 의한 평가법이 준수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사후 평

가 방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 자료와 행정자료를 사용하기 쉽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

여야 한다. 이에 대한 계획도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도에 이러한 다양한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1차로 9개

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다. 이후로 2016년도에 2차로 1개의 시범사업이 선

정되었으며, 2017년도에 3차로 10개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연방 행정부의 주관부서는 교육부이며, 일부는 정책의 중점을 단절청년층

을 줄이는데 두고 있다. 연방행정부의 주관부서는 노동부이며, 일부는 교육

을 통해 단절청년층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자료 : Rosenberg et al. (2021)

<그림 4-1> P3 지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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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봉사단(Civilian Climate Corps)을 조직

한다. 이의 목적은 환경보호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후봉사

단은 1930년대 Civilian Conservation Corps25)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조

성호 & 문영훈, 2021).26)

2. 신중년 및 노인정책

1) SCSEP

1965년 존슨 행정부에 의해 WIA 원스탑센터 프로그램의 하나로

SCSEP27)가 시작한다. SCSEP는 55세 이상 만성 실업상태의 저소득 고령

자의 소득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0년 이후에는 지역사회 참여

를 목표로 추가하였으며, WIA 연계를 강화하였다. SCSEP는 노인복지법28)

을 근거로 설치된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 재정지원 방식의 지역사회서비

스 프로그램이다.

SCSEP 참여자는 실업하고 가족소득이 연방 빈곤수준의 125% 이하인

55세 이상인 대상이다. 참여자는 SCSEP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

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참여자는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주당

평균 20시간, 최대 참여 기간은 48개월로 제한된다. 연방, 주, 지방 최저임

금 중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 수당을 받는다. SCSEP는 취업연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한다.

25) 세계대공항으로 인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6) https://apnews.com/article/joe-biden-health-climate-business-bills-cb6191bf6155c8a54

e556c1ecd8615f9

27) SCSEP(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28) Older Americ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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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재원 외(2020)

자료 : 이지연(2009); 박경하(2017:8).

연

방

정

부

수

준

연방정부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 SCSEP 지침작성, 운영모니터링, 예산배정 등

국가적차원의정책마련과계획, 기타기술적지

원 등

▶

◀

수행기관

(Host Agency)

∙ 구성: 국가지원단체(18개) 주/

전국협의체공공/지역정부노인

부서 위탁기관/민간 비영리기관

∙ 직접적인 사업수행

One-Stop Career Center

(지역사회 고용관련 서비스 총

괄)

▲ ▼

주

정

부

수

준

주정부 노동국(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

∙ SCSEP 지역사업자, 지역기관 예산할당, 서비

스제공자 선정

∙주정부차원의프로그램개발및수행기준마

련

▶

◀

▲ ▼

지

방

정

부

수

준

지역정부(Local Workforce Investment Board)

∙ 지역노동시장·환경관련 정부파악, 지역사업체

와 협력

∙ 지역사회 고용서비스 총괄, One-Stop 서비스

센터 운영

▶

◀

<표4-2> SCSEP 추진 체계

취업연계

프로그램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관련 업무

보육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무보조

학교 교사 도움

응급실 전화상담

컴퓨터 기술자

건물 유지ㆍ관리 근로자(공원관리 및 안내 등)

건강 돌봄 서비스

<표4-1> SCSEP취업연계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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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EP는 주정부 노동국이 SCSEP 지역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

해 지역 기관에 예산을 배분한다. 지자체가 지역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파

악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센

터를 운영한다. 사업수행기관(Host Agency)으로 다양한 시민 단체가 참여

해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 SCSEP가 집행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율성

이 높다.

2) Senior Corps

1993년에 미 연방 정부 산하기관인 CNCS에 소속된 기관인 Senior

Corps가 설립된다. Senior Corps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Senior Corps 프로그램은 주에 설

치된 CNCS 사무소에서 운영한다. Senior Corps 사업에 참여하는 보조금

사업기관은 SCSEP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Senior Corps, 2020:32).

RSVP(은퇴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29), Senior Corps는 FGP(위탁조부모 프

로그램)30), SCP(노인간병인 프로그램)31)을 통합한 것이다.

1965년에 노인복지법에 의해 적용되었던 RSVP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활

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RSVP는 55세 이상 은퇴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이민자 언어 교육, 직업훈련, 주택건설, 아동 과외

등이 포함된다. RSVP는 연방정부 보조금 사업이다. 참여기관은 자원봉사

자의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조직과 기관에 자

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RSVP 사업은 별도의 임금이나 수당을 받지

않는 무급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필요한 보험, 교통편

이, 식사, 경비를 제공한다.

29) RSVP : Retire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30) FGP : Foster Grandparents Program

31) SCP : Senior Compan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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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P는 1965년 실시되었다. FGP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FGP참여자는 위기 상태 또는 특

별한 도움이 요구되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Senior

Corps, 2020:51). FGP은 지역사회 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어린

이들에게 고령자들이 위탁 조부모로 멘토링과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이다. FGP는 학교나 병원, 보육센터 등에서 활동한다. FGP는

주 8~4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3달러의 요율로 보조금을 받는다.

참여자들에게는 교통편이, 보험 가입, 식사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1968년 도입되었던 SCP는 건강·교육·복지·고령관리부의 프로그램이다.

SCP는 참여자가 장애가 있는 성인이나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봉

사 프로그램이다. SCP 참여자는 요양원에 없는 사람을 방문하여 간단한

가사나 신체활동 지원 등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정부 기준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참가자는 아무런 수당도 받지 않고 SCP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SCP 참여자는 1주일에 15시간에서

50시간 동안 평균 2-4명까지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가자는 시간

당 3달러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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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프랑스의 사회정책

1. 청년정책

프랑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성인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여건들이 크게

변화하였다. 청년들의 불안정한 생활 여건이거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늦어짐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

프랑스의 청년정책의 주요 과제는 청년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자

립을 지원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다. 2003년부터

청년위원회(Youth Interministerial Committee)에 의해서 청년 우선 지원

계획(Plan Priorité Jeunesse)을 하였고, 이 계획하에서 13개의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김형주 외, 2018).

청년 우선 지원 계획에는 청년의 청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러 분야에 대한 분야들(고용, 문화, 교육, 훈련, 참여, 주거, 자율성 등)이

포함되었다32). 그리고 많은 정책들이 아직 추진중에 있다33). 청년 최우선

계획을 살펴보면 16~25세 청년(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30세까지) 중

미래를 위한 직업을 찾는 데 힘들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년구직자 등

을 지원하고자 한다.

32) https://pjp-eu.coe.int/documents/42128013/47262259/Country-sheet-France-2016.pdf/08

abb89b-cc83-4ab2-8f26-29ffe0545d2e

33)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rance/13-national-yout

h-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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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형주 외(2018)

프랑스 정부의 청년정책은 도시 정책, 청년 및 스포츠부(Ministry for

UrbanPolicies, Youth and Sports)에서 국가 전략 및 규율을 수립하고 청

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였으나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2017년

5월 이후부터는 교육부(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에서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34). 또한, 프랑스 정부는 청년정책을

목표 내용

1

자문서비스제공및공공정보, 지원 (To create a renovated public orientation service

providing information and counselling corresponding to the wide range of youth

expectations)

2
학업중단에 대처하여 모든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증진(To seek success for all

young people by reducing school drop-out rates)

3
청년 보건 증진과 예방 조치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 강화(To improve youth health

and ensure access to prevention and health services)

4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접근 촉진(To facilitate youth access to rental accommodation)

5
청년들의고용에대한접근장려(To encourage the access of young people to the job

market)

6
국민의사회및고용통합을위한 통로확보(To guarantee the social and professional

inclusion of youth)

7
법적 조치를받거나 수감된청년을 위한 재활 기회 확대(To improve reinsertion rates

for young convictsand persons subject to judicial orders)

8
청년들의 예술, 문화, 스포츠 및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 강화(To encourage youth

access to sport, the arts, culture and quality audio-visual and digital services)

9

청년들의디지털문해력강화및새로운인터넷직업에대한접근성확대(To develop

the digital environment and open up access to new Internet professions to young

people)

10
청년의 유럽 및 국제적인 이동성 강화 및 다양화(To increase and diversify European

and international mobility)

11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 강화 및 개선(To promote and recognize the

commitment of youth)

12
청년들의 공공 부문에서의 대표성 강화(To strengthen youth representation in public

affairs)

13
기관과 청년 간의 연계 강화 및 차별 타파(To strengthen the link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youth and to reinforce the combat against discrimination)

<표4-3> 프랑스 청년 우선 지원 계획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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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수립하고 해당 지방정부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현

지 당국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

스의 청년 정책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는 고용과 교육부문이

다. 프랑스 청년들의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 해당 영역은 특히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국가정책의 주요 과제는 학교 간의 불균형을 타

파하고 모든 젊은층이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고 고용에 대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우선 청년들(NEETs 포함)의 고용기회를 촉진

하고 있다. ‘청년 보장제’는 정부에서 도입하고 고용 담당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다. 이

제도는 16~25세 사이의 자격 요건을 전혀 또는　거의　갖추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특정 청년들을 대상으로‘세

대 계약’제도를 통해 직원 수 300명 이하의 기업에 취업하거나 고용을 유

지하는 조건으로 청년들을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이 고용하고 있다.

2. 신중년 및 노인정책

1) 지역관리기업

지역관리회사는 1970년대 후반 북부지역 재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

구에 부응하고 지역관리 및 청소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

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이후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기적응단계

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결속

의식 실현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도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34) EACEA 홈페이지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

overview-France에서 2018년 10월 8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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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도입 서비스를 결합한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05년에 전국의 150개 지역 관리 회사에서 2,50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

와 정규직 표준을 만들고 노인을 위한 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지

역 관리기업의 활동은　경제적으로는 공공시설·가정에서 관리하는 청소,

소규모 건설과 인근 지역에서 관리하는 도로 청소, 시설의 유지·정원수 가

지치기 등이 지방관리공사의 활동을 위주로 한다.　일감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공공복합체의

일상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서비스 공간 제공, 이들이 하는

활동 의사 모집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

람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공공

장소의 일상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공간과 그들의 의

견을 수렴한다.

2) Equinoxe(에끼녹스)

프랑스의 사회봉사 시민단체 "Equinoxe"는 독거노인과 독거장애인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6년에 설립되어 가정 내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에 대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설립된 독립적인 시민단

체이다. 당초 계획·제공하던 공중전화 지원 서비스를 법적 문제로 직접 제

공할 수 없을 때 설립된 독립적인 시민단체이다.

전국 10개소에 이상 뜻있는 분들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공중전화 지원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유료전화 지원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80%는 사용자 사용료 수익이고 나머지 수익은 유럽 재단 펀드를 통해 조

달된다.

주요 이용자는 장애인과 노약자 또는 동거하는 모든 노인으로 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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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민간회사의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서비스의 질적인 면이 좋은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14).

3) ESPACE(에스빠스)

ESPACE는 환경을 위한 시민운동이자 사회봉사이다. 시민 단체가 주도

하는 그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운동과 도심의 생

태환경을 더 잘 개선하기 위한 노동의 통합이다. 에스빠스에 참가하는 대

상은 장기실업자, 노동력이 부족한 노동자,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

는 고령노동자이다.

참여자는 ESPAC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최대로 지급한다. 관련된 작업의

유형은 주로 수질 오염 검사 및 모니터링 활동, 생태 동식물 보전 활동, 자

연공원 조경 및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지역 자연생태의 보존을

위한 것이다. 에스빠스 사업은 자치단체나 기업체, 유럽의 재단과 공사 등

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김혜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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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의 사회정책

1. 청년정책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는 고령화·저출산, 소비사회화, 정보화가 진행

되어, 직장, 지역, 가정, 학교 등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포괄적

인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로써 2003년 6월 내각부 산하에 청소년육성추진

본부가 설치되었다. 12월에는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육성정책대강

(령)’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차원의 기본이념을 명확

히 제시함으로써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등 분야에 걸친 정책을 포괄적이

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새로운 ‘청소년육성정

책대강’을 책정하였다.

2016년에 발표된‘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에서는 ① 문제가 있는 아동

및 청년과 그 가족 지원, ② 모든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육성, ③ 청년 및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담당자 양성, ④ 청년 및 아동의 성장을 위한 사

회 환경 정비, ⑤ 아동과 청년의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5개 과제

를 중점적인 추진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삼고 있다.

1) 청년의 취업 지원

일본에서는 경제계 및 대학교와 연계하여 청년들이 충실한 직업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 학교 졸업자가 진학도 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거나 취업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소득향상 및 청년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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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에서는 대학교 등의 직업소개소와 취업상담원, 잡 서포트 간

연계를 촉진했으며, 취업능력을 육성하도록 교육과정 내외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에서는 졸업 후 미취업자들이나 신규 졸업예정자에

게 정서적 지원 제공 및 취업정보 연계, 신규 졸업자 고용 촉진 등을 실시

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해당 지역사업자와 여성 및 청년 등의 구직자가

적절하게 매칭되게 돕고 있으며 지역 내 중·소규모 기업의 정보를 알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각 학교 단계에서 직업적,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태도 및 능

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외에서도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마련하

고 있다.

또한, 높은 고용불균형과 비정규직 고용율, 청년무직자가 존재하고, 직업

관의 미숙, 직업의식, 목적의식과 진로의식이 부족한 청년이 많아지는 것을

보아 학교교육에서 직업교육, 커리어교육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 이에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에서는 지역사회 및 학

교, 산업계와 연계하여 직업교육 및 커리어 실시 및 코디네이터 양성,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히키코모리 청년을 위한 지원

2003년 청년자립도전계획을 통해서‘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시작하

였다. 이 정책은 일본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사회적·심리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대상자는 15세에서 39

세의 청년들이다. 이 정책을 통해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고 있다. 청년자립지원중앙센터를 중심으로 160개의 서포트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서포트 스테이션에서는 ① 개별적 및 그룹에 의한 취업을 위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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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② 커리어 컨설턴트 등에 의한 상담, 지원계획 작성, ③ 집중훈련프로

그램, ④ 취업한 사람의 정착, 스텝업 상담, ⑤직장 체험 및 직장 견학, ⑥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상담 및 세미나 등의 서비스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기관, 지역사회 등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의료·보건·복지·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히키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개편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은둔

외로운 사람(히키코모리)을 위한 상담 창구의 기능을 한다. 2013년부터 해

당 센터는 ‘히키코모리 서포터’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2. 신중년 및 노인정책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사

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령자가 일을 통해 보람을 얻는 사업이다. 1975

년 도쿄의 에도가와구에 고령자사업단이 설립되었다. 1980년 고령자사업단

을 실버인재센터로 변경하고 정부 보조사업으로 지정하였다. 1982년 전국

실버인재센터협의회가 설립되었다. 1986년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버인재센터사업이 법제화가 되었다(김순자,

2011: 54).

2000년 노동의 성격이 반영된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04년에는 신고에

의한 '일반노동자 파견사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2008년에는 구체적인 노동

자 파견 프로그램을 공모 형식으로 내놓았다. 2015년 파견근로법 개정으로

사업 분업이 취소되면서 실버인적자원센터의 노동자 파견근로 프로그램은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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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 전국실버인재센터협회 홈페이지(http://www.zsjc.or.jp/about/about_02.html)

실버인재센터의 회원 참여자는 60세 이상인 고령자여야 한다. 회원 가입

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실버인재센터는 시정촌 실버인재센터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실버인재센터가 제공하는 대부분 일자리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서 비전문적이고 일시적인 활동이 정규의 취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수에 대한 명칭이 임금 대신 ‘배분금’이라고 한다. 실버인재센터는 고령

자에 대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가지지만 내용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복지

와 노동간의 조화를 지향한다(박기훈, 2016).

전국실버인재센터의 사업수행체계는 연합, 센터, 협회로 구분되어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등의 조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사

업단을 만들어 상호협력하고 있다. 조직 활동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충

분히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회원 스스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한

다. 공공성을 지닌 단체로 「민법」에서 ‘ 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활력 있

분야 활동내용

전문기술

분야
교사, 컴퓨터 교육, 학습 교실 강사, 번역 · 통역 (영어 이외), 자동차 운전

기능분야 정원수 등의 전정, 목공, 페인트 칠, 의류 리폼, 소나무 장식 · 금줄 만들기

사무분야 일반 사무, 장부정리,　조사 · 집계 사무,　필경 · 우편물 작성,　컴퓨터 입력,

관리분야
건물관리(아파트, 빌딩· 맨션관리등),　시설관리(유희시설관리, 스포츠등), 주차

관리,

영업분야 판매원 · 가게보기,　수금,　영업,　배달 · 집배,　전기, 가스 등의 검침

일반작업

분야

제초 · 풀베기,　실외청소,　실내청소,　포장포장 (밀봉, 봉지등),　조리작업 (설거

지, 상을차리기),　농사 (파종, 물, 수확등),　에어컨환풍기청소,　전단지전단지배

포,　짐 꾸리기 운반

서비스

분야

가사 서비스(청소, 세탁, 음성 등),　복지 서비스(이야기 상대 도우미,신변 처리 등),　

육아 서비스 (자장가, 픽업 등)

<표 4-4> 실버인재센터사업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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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박만섭, 2016).

국고보조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운영과 직원 인건비로 부담한다. 국고

보조금은 실버인재센터에 소속된 회원의 수, 월평균 취업 인원수를 기준으

로 4단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후생노동성에서 담당한다

(노인인력운영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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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요국가 사회정책의 시사점

1. 사회정책의 다양성

국가정책이 다양하다. 정책 측면에서 신사회위험 현상에 대해서 나라마

다 대응정책이 다르다. 예를 들어, 퇴직 고령자의 취업문제는 복지 차원에

서 출발하였다. 장기 실직한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미국의

SCSEP도 고령자 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동과 복지를 관장

하는 후생노동성이 고령자 고용보장법을 통해 정년퇴임 후 지역사회 활동

을 유도하고 소득이 아닌 복지를 위한 부담금으로 실버인재센터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 노인일자리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 첫째 변화는 고용 관점의

반영이다. 미국에서는 1998년 노동투자법(WIA) 제정으로 SCSEP 사업이

노인복지법 아래 WIA 원스톱(취업지원) 센터 사업으로 출범했다. SCSEP

사업 참여 유도 목적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다. 일본의 실버인지센터도 2000년 법 개정 이후인 2004년부터 일반 근로

자 파견 허용으로 전환해 퇴직한 노인들이 발주기관 노동자와 같은 조건에

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는 은퇴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해 복지·노동·사회참여 등을

통해 보람과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Senior Corps 사업은

노인(55세 이상)의 사회참여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

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대

한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Senior Corps를 연계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소득이 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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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노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실버인재센터의 활동은 근로활동이 아니라 위탁기관이나 홈케

어에 필요한 지역사회 참여 및 관리와 관련된 단순하고 일시적인 활동으로

노인복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2. 사회서비스정책에서 분권화와 시장화

신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사회정책에서는 새로운 위

험 영역에 포함되는 청년, 신중년, 노인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

을 확대하였다. 정책의 접근방식과 추진체계는 사회안전망 특성이 있는 기

초복지정책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특징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

화하는 분권화와 시장기구를 활용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이다.

사회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표준적인 정책접근은 비용-효과적이지 않다.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

서비스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지분권이 필요하였다. 일본은 고이즈

미내각의 삼위일체 분권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을 대폭 확대하였

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때 TANF 프로그램 중심으로 주정부와 성과계약

방식의 복지분권체계를 정립하였다.

그런데, 프랑스는 복지분권보다 사회서비스 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지

방정부의 복지지출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정책을 강화하였다. 복지

분권 대신 시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복지혼합정책을 추진

하였다.

복지분권과 복지시장화는 중앙정부의 복지역할을 축소하고 개인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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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분산 혹은 분화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정책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효과에서도 동일

하다. 복지분권에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복지시장화에

서는 개인의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복지분권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복지책임이 높아졌지만, 넓은 의

미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공공부문에 귀속된다. 사회서

비스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복지시장화는 시장기구의 경쟁

과 선택 그리고 이윤동기가 활성화되고 개인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다양화

가 확대되면서 개인의 추가 비용부담도 확대된다. 이러한 경우 사회서비스

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공공부문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는

책임성도 약화되느 경향이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신사회정책으로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

는데, 주요 국가의 정책접근에서 공통적인 특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회서

비스에서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중앙과 지방간 복지기능 분담 그리

고 시장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쟁점들이 있다. 다만, 중앙정부 중심의 표준화된 제도적 복지체계의 정책

틀과는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사회정책의 효과 불확실

정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역전히 분질적

인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 문제는 계속 악화하고 있어 정책효과는 제한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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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주요국가 고용률(2011-2020년)

주요국가 고용률을 보면 2011~2018년 고용률은 소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미국의 고용률은 3.3%로 크게

떨어졌다.

주요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미국은 2017년이 2013년보다 빈곤율

이 0.006% 상승하였고, 프랑스는 2018년과 2012년 빈곤율이 같았다.

2011~2018년 주요국가의 빈곤 문제는 이처럼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자료: OECD「https://stats.oecd.org/Labour Force Statistics」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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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주요국가의 상대적 빈곤율(2012-2018)35)

자료: OECD「https://stats.oecd.org」2021. 8

35) 세금을 내고 소득이전을 받은 뒤, 국민 상위 50% 소득(중앙값)의 절반이하 인구가 차

지하는 비율.

연도

국가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 0.172 0.175 0.168 0.178 0.178 -

프랑스 0.085 0.079 0.081 0.081 0.083 0.081 0.085

일본 - - - - - -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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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사회위험 대응을 위한 신사회정책의 과제

제1절 청년분야의 신사회정책

1.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1) 관계부처 합동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접근

청년 신사회위험 해결하고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이념 구현36)을 위해서

정부는 2020년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청년정책 기본계

획은 청년들에게 제도적·생활공간적·안정적 기반을 보장하고, 청년들은 자

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개 분야에서 청년들을 지원한다.

청년층을 단순한 중산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리더로 만드는 선

제적 사회투자로 볼 수 있다.

일자리 정책의 측면에서 정부는 청년 역량 강화 및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내실화 및 활성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직

장 문화 개선 4가지 정책을 만들었다. 복지지원 정책의 측면에서 정부는

재기 지원, 사회출발자산 형성,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건강 증진 3

가지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6) 청년기본법 제2조: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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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

(1) 일자리 정책

가. 청년 역량 강화 및 일자리 확대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재직자 지원

을 강화하고 있다. NEET 청년에게 상담·교육·취업을 지원하여 일할 의욕

을 갖도록 한다. 또한,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계 주도 식품외식 분

야 인턴십, 청년 맞춤형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인재를 배출한다.

나. 청년 창업 내실화 및 활성화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붐을 조성하고 우수 아이디어 발굴하여 창

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창업 등 다양

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일하는 청년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청년 노동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

하는 고용보험을 적용 및 근로여건 열악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 등 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

라. 직장 문화 개선·공정채용 기반 구축

청년의 출발을 공정하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을 강화하고 청년친화기업을 확산하고 있다.

(2) 복지지원 정책

가.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37)하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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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업시까지 덜어주기 위해 특례지원 대상 및 상

환유예기간의 확대38)를 통해 청년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나. 청년건강 증진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을 통

해 청년정신질환의 초기발견·상담·치료를 해주고 초기상담, 고위험군 청년

대상, 경제적· 심리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체

건강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 국가건강검

진을 실시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신건강·신체 서비스 등 같은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어려운 청년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청년 1인가구 가족센터 중심 민간단

체·기초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커뮤니티 참여·심리상담 등 가출, 사회적 관

계망 형성 지원, 맞춤형 교육서비스·자립 등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20).

37)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가칭)희망저

축계좌Ⅰ·Ⅱ로 통합한다.

38) 현행 대학생, 미취업청년은 만29세에서 만34세로 변경하고 현행 미취업청년 최장 4년

상환유예는 5년으로 변경한다.



- 98 -

2. 청년 관련 사업

1) 청년사회서비스 사업

(1) 사업 개요

청년사회서비스 사업지침에는 청년사회서비스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개발, 활충 및 제공으로 청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실직

청년·취약계층의 취업을 확대하고 직무경험을 취업·창업과 연계해 일의 지

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업운영 주체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다39).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은

지역별 17개 시·도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단의 사업명과 사

업목적은 차이가 나지만,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청년사회봉사사업은 지역 청년사회봉사단체를 조직·운영하여 지역 청년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건강수준

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 분야

청소년 사회봉사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심신의 건강 및 식생활 개선 사

업 분야로 각 사업은 최소한 신체건강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에 1개 이상의

39)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

인, 이용권 관리 및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다. 청년사회서비스 사업

단은 지역별 대학과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19세부

터 34세 사이의 청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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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운영방과 추진체계

사업추진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보건복지부, 시·도, 정신건강복지지원

센터,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및 가 참여해 추

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며, 시도별 사업단

을 선정한다. 사업단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일모아시스템 사업정보를 등록

하며,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도 담당한다.

시도는 각 지역별 사업계획서를 접수와 심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

한다. 사업의 모니터링, 현장점검, 성과관리, 예산관리도 담당한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사업단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지자

체에 정기적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는 사업단에

서 발굴 연계한 서비스대상자를 지원하고 사업단 심리상담 인력교육을 담

당한다.

사업단의 사업지원은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담당한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사업단 인

력을 채용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지자체에 정기적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한

다.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는 사업단에서 발굴 연계한 서비스대상자를 지원

하고 사업단 심리상담 인력교육을 담당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팀은 사

회서비스 모델 개발과 컨설팅, 프로젝트팀 인력양성, 홍보， 프로젝트팀 교

육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현장실사 지원, 트

래킹업 관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단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단의 예산을 지

원한다. 구체적인 실제 사업의 운영은 청년사회봉사사업이 담당한다. 보건

복지부가 사업을 발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대학·사회복지회사 등이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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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서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한다.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는

사업팀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작한다.

(4) 대상자

창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의 대상자는 한국에 주민등록 한 만 19세~39세

청년층이다.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이다.

본인, 친족40)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사업단에 제출한

후에 사업단이 신청 대상자 선정요건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 도에 대

상자 확정을 보고한다. 사업단이 신청자에 선정결과를 통보한 후에 신청자

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 서비스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 서비스 지원대상 자격이

상실된다.

(5) 예산지원

청년사회서비스 사업의 사업예산 지원방식은 지자체 경상보조 방식이다.

사업단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 도는 사업 개시 1개월 전에 운영 원가의

1/2을 선지급하고, 그 후 매월(또는 매분기) 사업비를 지급한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의 사업예산은 운영비41)와 인건비42)로 구분된다. 전

체 사업예산은 14.6억 원이다. 이 중 총 운영비는 3억3200만 원이며 시·도

별로 월 284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예산 중 인건비는 12억8000만 원으로

40)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41) 운영비는 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개발비, 재료비, 관리비 등 청년

사업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2) 인건비는 청년사업단 소속으로 신규 채용되어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하는 10명의 청

년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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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64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지방정부 경상 보조 형태로 지급

되며 서울 50%, 지방정부 70%가 경상 보조된다.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 사업 개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뒷

받침하는 수준의 자산 형성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을

인구 유출 지역으로 유인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다.　행안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만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 주체

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이며, 사업비는 국비 약 2,350억원이며 지방비는

30~50% 매칭토록 하였다(행정안전부, 2021).

(2) 사업내용

지역주도형 청년일지라시업은 네 가지가 구분된다. 첫째는 지역 정착 지

원형으로 청년의 유입과 정착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

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며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수혜

자가 가장 많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청년 창업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투자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진흥을 크게 촉진할 수 있는 사전투자 성격의 지역공

동체 경제 활성화다.

민간취업연계형은 청년 일자리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기획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마지막 유형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코로나 대응형)으로, 비대면 디

지털 분야에서 지역 청년들의 근접성과 변화에 대응한 역량강화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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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춘다(행정안전부, 2021).

(3) 사업운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운영주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이다.　국고 확보와 보조금 지급을 책임진다.　가이드라인과 기본계획의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실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지역

청년의 구직수요를 고려하고 참여 청년과 기업을 관리 및 지원한다. 시·도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자율지원 사업지원은　광역자치단체가 담

당한다.

기본　자치단체는 시·군·구 차원에서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감

독을 담당한다.　시·군·구 단위 참여자의 선발, 사업의 공모도 기초자치단

체가 담당하는 기능이다. 참가기업43)은 청년의 직업수요 파악 및 일자리

제공, 참가 청년의 노동력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역할을 맡는다. 위탁

(보조)기관은 전담 매니저 운영, 시·군·구의 단위 사업 추진, 교육 및 컨설

팅 지원, 사업 네트워킹 지원한다(행정안전부, 2021).

(4) 참여자

지자체는 공개경쟁에서 참여자를 선정하되 청년과 기업이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매칭해 신청하면 재직자 채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43)「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자본잠식상태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

단되는 회사 또는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이에 관련

된 사업장은 사업 참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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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 기본교육, 심화교육 및 컨설팅, 네크워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역시·시·진·구는 사업　참여자가 받는 기초교육으로 사업 초기

20시간 이상 집단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모든 유형의

참여자에 대한 인증 등 취업·창업 관련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의사에 따라 해외취업 지원센터, 고용센터, 지자

체 일자리센터에서 취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이다. 사업

유형중 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지역사회 코로나 대응형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창업투자생태계조셩형 참여자도 사업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민간취업연계형 및 지역사회 코로나 대응형 사업은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

당한다.

사업　참여자의 임금으로 지역정착지원형과 지역사회 코로나 대응형은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취업연계형의 경우 기존 근로자와의 형

평성，지자체가 정한 생활임금과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창

업투자생태계조셩형 사업　참여자에게는 창업비용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

다. 퇴직금은 가입자가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며 퇴직한 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이용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

황 속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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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원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21).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

리 사업은 청년층에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관 분야 취업 및 지속 근무

를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각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다.

(2) 사업내용

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지원비는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

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하여 지원된다. 지원기간 중 청년이 이직을 하는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해 지급받은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 이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의 지원비는 인건비와 관리비로 구분된다.

청년 일　경험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관리 인건비 10%(월 최대 8만

원)를 지원한다.　청년의　수당은　주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참여 청소년이 신청기간 중 퇴사할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

된다.

청년직업체험사업은 사업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 수(최대 30명 이내) 내에서 모집계획을 세울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참여기업의 참가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모집하는 청소

년은 모집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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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운영과 추친체계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추진 주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국

고용정보원, 운영기관, 참여기업44)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

리 사업의 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각 지역의 고용센터는 위탁인원 배정 및 운영기관의 심의 선정, 운영기

관의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안내, 운영기관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

도·점검, 운영기관의 신청 접수,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등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상업용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통계 분석 및 관리 기

능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 운영기관은 현지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과 청년을 발굴·모집해 사업을 관리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구체적인 역할은 기업 및 청소년에 대한 사업소개

및 홍보,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청소년 모집, 컨설팅 및 지원, 참여를 원

하는 기업 및 청소년, 참여기업의 지원서 접수 및 적격성 확인, 지원금 수

령 및 지급, 반환,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조사,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지도,

점검, 정책, 위탁자에 대한 기타 업무처리 지침 등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은 참여 청년과 근로계약 체결, 운영기관에서 지원금을 수령해 근

로 청년에 인건비를 지급한다(고용노동부, 2021).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부 본부

가 마련한 업무지침과 사업공고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탁 인원을

배정한다.　위탁관리기관은 관할 일자리센터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이 주도하며, 청년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

44) 참여기업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기업 또는 대기업.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5인의

기업이라도 지침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지원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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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은 워크넷을 통해 운영기관 참여를 신청하면 운영기관은 자격심

사를 거쳐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지원협약은 운영기관과 기업간에 체결된

다. 사업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자체적으로 청년을 채용해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청년

고용에 대한 임금으로 활용한다(고용노동부, 2021).

(4) 참여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모집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을 지원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의무 복무 기간 비율에 따라 연계 가

입 연령 제한을 적용하되 만 39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취업중인자

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되는 청년이 있다. 첫째, 같은 사업체에서 청

년직업체험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자, 둘째 같은 사업에

3회 이상 "청소년직업체험지원사업" 또는 해당연도 다른 사업부문에서 동

일한 사업에 참여한 자. 셋째 소유자의 배우자, 4인치 이내의 혈족, 넷째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45), 다섯째 동일 소유자가 6개월 이내에 참가

청소년을 재고용하는 경우, 관련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참가청년을 재고

용하고, 관련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참가청년을 재고용한 경우, 여섯째 신

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자로서 중앙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일곱째 소상공인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사업) 사업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 여덟째 고용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가 고용한 자, 아홉째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된다.

고용부와 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조

45) 영주권(F-5), 거주(F-2), 결혼이민(F-6)에 대한 의무고용보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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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최소 3개월 이상, 사회 4대 보험 범위 내에

서만 가능하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로,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21).

3. 청년정책의 특징

1) 21세기형 문제에 대한 20세기의 대응

21세기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전형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으

로는 현재의 사회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일

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규정하는 청년은 현재 있는 청년과 다르다. NEET

청년의 경우 스스로 사회적 배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것은 기존의 정책방식이다.

청년정책의 정상화와 활성화가 진행된 이후에 직업과 사회참여가 활발

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문제 상황에

21세기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2) 전달체계와 정부간 관계 문제점: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전달체계와 정부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

제점이 있다.

첫째, 문제와 처방이 다양성이 없는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전달체계가 국고보조방식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이 진행되

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띄어서 행정구역 독점과 칸막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복지정책의 성격을 띤 청년정책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의존성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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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자기주도성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부처간 경쟁 및 소모적인 재정사업이다. 정책의 주도성을 가리기

위해 각 부처가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규모

및 사업범위가 생색내기 수준이다. 부처의 과잉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한 소모적인 정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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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중년분야의 신사회정책

1. 고용노동부 인생3모작과 신중년정책 기본계획

1) 고용노동부의 인생3모작 접근

2017년의 ‘신중년 인생 3모작’ 정책에서 신중년이 언급되었다. ‘신중년

인생 3모작’ 정책은 신중년의 고용 지원에 대한 유관 정부기관 서비스를

연계 및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비생계형·

기술창업 활성화, 귀어·귀농·귀촌 지원 내실화,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 서비

스 연계 강화 및 체계적 경로 설계 5가지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용노동부, 2017).

‘신중년 인생 3모작’ 정책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정책적으로도 이번 정부의 청장년 지원책은 기

존 정부의 중장년 복지 및 일자리 지원책을 개선했다. 정부의 복지서비스

범위가 노인(65세 이상)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해 50대 또는 40대 이상 노인

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의 청장년 지원책은 기존 정부의 중장년 고용

과 복지 지원책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퇴직자 또는 실업자 중심의 지원이었다면 현

재는 퇴직예정자 및 재직자를 포함하는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강소랑 외

4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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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내용

(1)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고령자를 배제하는 고용서비스 관행·제도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신중년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과 신중년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을 통해 재취업 가능

성 제고하기 위해서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비생계형·기술창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제고하기 위해서 특화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전환 및 과밀

업종 진입을 억제하고 틈새시장 창업을 유도하고 청년의 아이디어 ICT 기

반 신기술과 신중년의 경험 제조업 기반 기술을 결합한 세대융합형 창업을

지원하여 과밀업종 진입억제 및 틈새시장 개발하고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하는 것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귀어·귀농·귀촌 지원 내실화

다양한 재능과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 신중년의 귀어 귀농 귀촌을 활성

화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어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

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여 정착가능성 제고하기 위

해서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귀어 귀농 귀촌 희망자 지원하는 것, 체류형

농어업 창업 등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다.

(4)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원봉사 저변을 확대하고 신중년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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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연계 강화 및 체계적 경로 설계

주요 경로별 서비스와 인프라 연계를 강화하여 신중년의 접근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종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46)과 고령자고용촉진고

용상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률47)을 근거로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

공과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조사업이다.

2019년부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과 신

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으로 구분된다. 봉사 유형인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

업은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취업과 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제공하는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로 봉사적 성격의 활동이

다.

소득보조 유형인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은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46)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

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

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

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

을 위한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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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지역내 사회봉사 등의 직무로 일정 수

준의 경험과 자격 등을 요하는 직종이다.

신중년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부터 노인

복지 중심의 정책에서 중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한 것은

신중년 논의의 시작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계획

을 추진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2

차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설계 정책

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결합모델 발굴

과 2010년 국정과제 3-10-56번인 유급근로에 100세 투자사회 대비 대표

선도사업으로 제출되었다. 2011년도에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었다.

장년고용종합대책(2014) 및 고용노동부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2013년에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2-9-63)의 장기 일자

리 개선 및 정년연장의 일환으로 전문성 활용,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퇴직

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험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장하였다. 2015년 '사회공

헌사업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학대, 장기

적 접근,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노후준비 지원 확대 등을 정책의 주안

점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2017년에 관계부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8월에는 ‘신중년’ 개념을 제도화했다. 2019년

에는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명칭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으

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공헌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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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해 소득보조형 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봉사 유

형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2) 사업내용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분야는 마케팅·홍보, 법률·법무, 경영전략, 정보

화,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문화예술, 행정지원, 외국어, 사회서비스, 상담

멘토링, 교육연구, 기타로 총 1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

업과 일자리 지원 및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된다.

(1)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사회공헌 사업은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취업과정에서 축적한 경력과 전

문성을 활용해 제공하는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이다. 사회

공헌사업 활동 중 본 사업의 목적 외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운영

또는 참여단위의 활동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

서 하여야 한다.

사회공헌 사업은 봉사 성격을 가진다. 참여자는 사업참여 수행업무 관련

경역이 3년 이상이거나, 연도 중 만 50세~70세 미취업자여야 하며, 수행업

무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증 등 공인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회공

헌 사업의 참여자는 경력이나 자격이 없어도 해당 자치단체가 교육훈련과

정(30시간 이상)의 이수 및 전문성 판단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일정수준의 자격·경력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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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조 유형이다. 일자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참

여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

리 등으로, 일시적 또는 일회성 단기 일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참여자의 관련 경력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기

능장, 산업기사, 서비스분야와 기술사는 단일등급, 1급, 2급의 자격과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자격, 국가자격, 등록자격만을 인정한

다.

3) 사업운영과 전달체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

(지)청,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배

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시행 결과평가도 한다.

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과 광역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으로 구분하다.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고용

노동(지)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작성, 사업

운영 실태의 지도·점검, 자치단체 실적관리 및 정산보고관리와 부정수급

등의 처분을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은 지역별

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공고, 자치단체 보조금 신청접수, 선정·심사, 선

정결과 본부 보고 및 자치단체 예산교부 기능을 담당한다(고용노동부,

2020).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

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운영

기관 및 사업　참여자의 감독, 관리, 집행점검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확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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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평가와 컨설팅에 협조하도 수행한다.

운영기관은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 참여자의 보험

가입 및 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및 활동실비·참

여수당 및 임금 지급을 담당하다.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협조하고 사업운영

의 현황,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다. 참여자 활동　종료 후 참여자에게 활동 안내 및 창업 동아리 운

영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활동도 지원하다.

수행체계 담당역할

고용노동부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별 예상 배정

- 사업 진행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대응

- 사업시행 결과 평가 등

고용노동(지)청

① 해당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 관할 자치단체의 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지도·점검, 자치단체
실적·정산보고 관리 및 환수, 부정수급 처분
②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 지역별사업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 자치단체보조금신청접수, 심사·
선정, 선정결과 본부 보고, 자치단체 예산 교부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는기초자치단체단위세부사업을취합하여보조금신청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초자치단체에 재교부

-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 참여자 및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집행 점검 등
- 지방자치단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개선사항 발굴

-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확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

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3분기),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표 5-1>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체계별 담당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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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용노동부(2020)

<그림 5-1>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전달체계

(운영기관 위탁의 경우)

자료: 이재원 외(2020)

고용노동부는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고 고용노동(지)청은

보조금을 기초자치단체에 재교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사업관리

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직접 또

는 위탁하거나 간접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수행체계 담당역할

운영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

-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사회공헌) 참여자와 근무 내용에 대한 협의 및

근로계약서 작성(경력형 일자리)

- 참여자 상해보험가입 및 관리(사회공헌), 참여자 4대 보험 가입 및 관리

(경력형 일자리)

-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 참여자 관리 및 활동실비·참여수당 및 임금 지급
- 고용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 사업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 보고

- 참여자 활동종료 후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정보, 활동 지원 정보 등 안내

및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에 대해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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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해 선정한 위탁기관인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자와 참여　

기관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

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참여자

(1) 참여자격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당해연도중 만 50세 이상 70

세 미만인 미취업자여야 하고 사업참여의 요건으로는 활동분야에 대한 경

력과 전문성으로, 수행업무 관련 경력(직업활동)이 3년 이상48)이거나 수행

업무 관련 공인자격49)이 있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참여자는 사회

공헌사업과 경력형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자격요건이 부여되어 있다. 참여

기관은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자가 사회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이다.

참여자 제외요건으로 참여개시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

상 참여한자,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사

업　참여자,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예정일 기준으로 실업급

48) ‘해당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판단 기준: ①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의 종사 또는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한

다.②해당 업무 관련 ‘경력’은 직업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취미, 봉사활동, 군복무 등 직

업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나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③다른 부처의 유사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분야로 경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49)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의 판단 기준: ①‘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하

여야 할 사회공헌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의미한다. ②사회

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당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전문

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격, 사회공헌활동 지

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은 제외된다. ③다른 부처의 유사사업과

관련된 자격은 해당 자치단체가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다(요양보호사, 치매예방, 실버 복지, 노인심리상

담 관련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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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수급하고 수급종료일 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참여자의 자격, 경

력 등이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적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는

참여에서 제외된다.

(2)　참여절차

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참여자의 신청 기회를 보장

야 한다. 자치단체는 참여자를 직접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위

탁 등의 방식으로 직업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운영기관이 참석을 요청하

면 지방정부는 관할구역의 구체적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시·시·성을 홍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완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분야에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접수는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세부사업별 모집인원에

따라 접수 및 선발한다. 모집공고는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신중년에게 가

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참여자 신청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는 모집공고 내용이 게시되어야 하고 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자치단체는 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 승인 여부를 통

지하고,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은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회의

참석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참석할 경우 활동수당 등 수당 반납, 재참석

제한 등 부당하고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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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과 활동시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는 참여수당과 활동실비를 지급받는다. 경력형 일

자리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하고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 근무시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요일과 1일

근무시간을 정하되 22:00이후 야간근무는 할 수 없다.

자료: 이재원 외(2020)

사회공헌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120시간 이하(연간 480시간)로 활동 성

격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120시간 이

상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부족 등의 경우, 연간 250시간(월 60시간) 이내

의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예산지원

새해 사회공헌활동 사업은 2020년까지 고용부와 노동부의 정부 보조사

업 중 세 번째로 크다. 총사업비 규모에서도 26개 고용부 소관 국고보조사

업의 16.9%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이 차지하며, 국고보조율은

사회공헌 사업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당 및

임금

� 참여수당 : 사회공헌 사업 참여 활동시

간 1시간당 2천원 지급(월단위 지급)

� 활동실비 : 1일 4시간이상사회공헌사

업　참여자에게 1일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 지급

� 인건비 :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최저임금 근로시간을 계산(최저

임금×근로시간)해 월급으로 지급

보험가입 4대보험 미가입 4대보험료 지급

<표 5-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수당 및 인건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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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이다.

주 : 행정안전부 e호조 통계. 지자체별/사업별 통계정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자료와 수치 차이 발생.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진 정부 보조금율은 2019년 직업별 일자리

사업유형을 늘린 뒤 현저하게 낮아졌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율

이 50%로 설정됐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202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

업의 사업비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사업비 6,043백만원

에서 시작하였으나, 2020년에는 81,933백만원으로 사업규모가 증가해 5년

만에 13배 이상 성장하였다(유태균, 2021). 국고보조율은 사회봉사유형과

소득보조 유형간에 차이가 있다. 사회공현활동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60~70%의 기초자치단체는 70~80%이지만, 경력형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

율은 서울시 30%, 서울시 제외한 지방은 50%이다(이재원 외, 2020).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국고보조율 비고 (장년희망찾기지원)

2020 81,933 46,887 35,046 57.2 신중년사회

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

- 광역 : 60-80%

- 기초 : 70-80%

경력형일자리

- 지방50%

- 서울30%

2019 31,863 20,671 11,191 64.9

2018 10,025 7,805 2,220 77.9

사회공헌활

동

2017 6,919 5,459 1,460 78.9

2016 7,769 6,268 1,501 80.7

2015 6,043 4,822 1,221 79.8

<표 5-3>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의 사업비 추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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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중년정책의 특징

정책내용 측면에서 직업과 사회봉사의 개념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

는 신중년 정책의 정체성의 모호함이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용자 관점

이 부족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간을 이루어온 의존의 정

책담론에서 신노년 정책담론으로의 전환이 정책관련자, 정치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강조되는 논의 과정에서 노인이 배제되었으며(이가옥 외,

2004), 노인의 집단적 욕구나 주체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

전히 노인은 신노년 정책의 수동적 대상집단으로 존재할 뿐이다(최희 경,

2010)

전달체계 측면에서 세 가지 틍징이 있다. 첫째, 고용노동부와 국고보조

방식이다. 복잡한 내용전달체계의 형식을 띄어 서로간의 전달체계가 원할

하지 못하다. 둘째, 지방노동고용청이 재정규모가 영세한데 반해 운영비용

이 과다함으로 효과가 없다. 셋째, 사업설계운영에 역량부족을 들 수 있다.

성과 측면에서 인생삼모작 등 새로운 시도가 있었지만 지속성, 규모, 성

과책임이 없다. 상징적인 사업의 경향이지 주류 정책으로 볼 수 없다. 한국

에서 UN의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MIPAA)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거나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노인의 대표성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사실상 실

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정경희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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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인분야의 신사회정책

1. 노인정책의 기본계획

1) 활동적 고령화 접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령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제한에 의해

활동의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그들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하고 있던 역할

의 상실, 더 나아가 삶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되게 된다

(Havighurst & Albrecht, 1953).

성공적 고령화와 생산적 고령화이론에서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

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연령(aging)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장한다. 활동이론에서 정립된 활동적 고령

화(Active Aging)는 고령자들의 적극적이며 다양한 활동, 그리고 의미있는

역할의 수행, 그리고 고령자들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고령

자들의 활동은 성공적으로 노화에 적응해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

다(하경분·주민경·송선희, 201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활동적 고령화를 ‘사

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참여, 그리

고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시켜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50)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는 ‘오랫동안 배우고(평생교육) 더 오래 일하며 은퇴

시기를 늦추고, 능력 향상과 건강 유지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과 실천(sic)에 대한 지향하는 것을 활동적 고령화로 보고 있다. 또한

50) Active ageing is the process of optimizing opportunities for health,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s peopl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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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과 실천들은 개인의 평균 삶의 질과 사회적 수준을 향상시키

며, 성장에 기여를 하며 연금과 보건비용의 의존성을 낮추며 비용절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은 이러한 활동

적 고령화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

다(CEC, 2002).

2) 기본계획 내용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노인 신사회위험 해결하고 있다. 보건복

지부는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 재정투입 및 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사회활동 종합계획 및 제2차 노인일자리를 발표하였다.

이목표는 노인 일자리를 80만개 제공하고 안정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립하며, 노인의 일자리 참여 및 역량강화 활성화로 기여하는 노인상 정

립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 보호 강화 및 역량 강화,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인프라 강화,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4까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1) 참여자 보호 강화 및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역량지표 개발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춤형 교육훈련 인프라(앙코르 라이프 캠퍼스)를 확대하

고 있다.

(2) 인프라 강화

교육 취업 연계, 일자리 상담, 사후관리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좋

은 품질의 노인생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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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서비스 및 매칭플러스센터 지정을 제공하고 민간 노인 일자리 성장체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있다.

(3)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기업의 고용창출형 사회공헌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형사업단 자립을 촉

진하는 것 등을 통해 노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가 함께 민간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4)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시니어 사회공헌단 도입 추진하고 공익활동 수당 인상 및 지역특화사업

을 육성하며 재능나눔 및 노인 자원봉사 효율화 등을 통해 시니어사회공헌

단 등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 사업개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51) 및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52)에 근거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소득 창

51) 노인복지법 제2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노인

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

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대하여 명시하

고 있는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

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5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

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과,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

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제14조는 “국가 및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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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사회참여’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일자리를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

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도 혹은 건강증진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의도하였다. 초기의 여러 계획 문건에서‘활동적 성공적 노후(active

aging/successful aging)’혹은 ‘활동적인 노후(active aging)’라는 목표의식

이 드러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핵심 정책목표는‘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년을 구현’하는 것이며, 생계 중심의 경제적 욕

구와 사회참여활동, 공공분야 활동을 연계하고자 하였다(남기철, 2011; 지

은정, 2012). 사업의 명칭은 ‘일자리’이나 실제의 사업성격은 사회참여 성격

이 강하다(조성은, 2009; 이인재, 2017; 이석원,2019). 즉, 노동시장 관점에

서의 ‘근로’라기 보다는 복지관점에서 창출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의 참여

를 독려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다.

일자리사업의 태동은 제16대 대선 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

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선공약이 되면서 시작을 알렸다. 노인일

자리사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53)에 의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기준고용율 제도54)와 고령자의 취

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을 실시하는 법인(단체)을 지원하는 형태로 고령자인

재은행사업, 보건복지부의 대한노인회 취업알선센터 사업을 통한 취업희망

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 등이었다.

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 하여야 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53)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4) 일정 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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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시행당시 ‘고령자의 취업증진’을

목표하였으나, 중점사업영역과 목표에 다소의 변화를 거치며, 현재의 사업

비전은 ‘노인일자리의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고령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그 정책목적이 변화하였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자들에게 사회

참여와 자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지원정책으로 고령자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

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의해 추진55)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거쳐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

동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노

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 자료’에서 명시한 사업의 의의

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을 시

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설명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이 사업의 미션이며, 사업 경영의 목표는 활기

찬 노년, 준비된 일자리, 지속가능 성장이다.

고령자 고용 제1기(2004~2007년)의 주요 성과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고

령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다.그러나 2007년 정부지원 일자리를 기준으로 고령자 일자리 수요만족도

는 19%에 불과하다. 현 노인세대의 저학력, 저학력 특성과 이들의 경력의

55)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총괄 조정을 담당하며, 지자체가재

정과 행정의 감독을 맡고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적 관리 및 평가 분석,수

행기관에 대한 교육과 연계, 지원,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각 수행기관(지자체, 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맡아 수행하고, 사업단이 이를 운영,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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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소득확보가 아닌 사회참여라는 점에서 제2기(2008-2012)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약 201억으로 출발하여 그 이후 지속적인 양

적 확대를 이루어 나갔다. 특히 2008~2012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량은

84.4%로 증가하였다. 각부처별 재정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사업

은 ‘괜찮은 일자리’이슈가 제기되면서,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2008

년도 이후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제2기로 정의하였다. 이 시기에는 많은

정책수단을 대책하여 시장영역에서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질적 제고에 주안

점을 두었다. 2013~2020년 동안 매년 5만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

였다. 그리고 2017년에 44만개이던 일자리 사업이 2020년에 74만개까지 확

대되었다.

3)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동의 성격을 사회공헌와 알자라

로 구분했으며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으로 구분하였다.

(1) 공공형

공공형은 사회공헌활동 유형에 해당되는데,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활동이

포함된다. 공익활동은 공공시설봉사, 노노케어, 경륜전수활동, 취약계층지

원,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56)과 같이 조-손가정 노인, 독거노인, 거동 불

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안부 확인 등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문화 가정,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재능나눔은 성

취감 향상,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이다.

56) 지역상생활동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분석하여 ‘22년도 사업추진방향’에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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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은 근로 성격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활동과 사회경험의

강점을 활용하여 보안, 지역사회복지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서

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은 취약계층, 가족, 세대간,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서

비스 활동이다.

(3) 민간형

민간형 근로 활동은 취업알선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

화기업으로 구성된다. 시장형사업단은 민간형 사업활동으로 지자체 및 정

부가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로 공산품제작·판매, 식품제조·판매 등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취업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급

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이 해당된다.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으로 수행기관 및 개발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

정을 준수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을 참여기업으로 고용을 유도하

는 사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지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 고

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노인을 고용할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기업 및 단체 등이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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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 형 주요내용 및 프로그램

예산지원

형태

활동

성격

공

공

형

공익활동

노인이 성취감 향상과 자

기만족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

동

-노노케어 : 독거노인, 거

동불편노인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활동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

야계층 상담, 교육 등 제

공

-공공시설봉사 : 학교급

식 자원봉사, 스쿨존 교

통자원 봉사, 보육시설

봉사 등 지원

-경륜전수활동 : 문화공

연 활동, 건강 체조 취미

생활 지도, 체험활동 지

원, 초중등 대상 경륜전

수 활동

지자체

경상보조

봉사

재능나눔

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성

취감 향상과 자기만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

해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활동역량과 경력을 활용하여 안전 관련, 지역

사회 돌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근로
민

간

형

시장형

사업단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고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는 노

인일자리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 급식지원, 환경정비,

보육교사 보조, 환경정

비, 초등학교 아동돌봄

등 지원

-가정 서비스 지원 : 한부

모 가족의 교육 지원 및

아동보호 새터민 등 급

식 정서지원 및 환경정
비

-장애인 서비스 지원 : 장

애인 이동보조 장애인

보호시설 지원 및 활동

보조

-노인 서비스 지원 :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

조, 장기요양 수급자 관

리지원, 노인일자리 안

지자체

경상보조

취업

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하여 일정 임금을 지급받

을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

보조

인턴십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

여 만 60세 이상자의 고

용촉진을 위하고 계속고

용을 유도하는 사업

민간경상

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이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민간경상

보조

<표 5-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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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2020)

4) 사업운영과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 내 전달체계 및 민간영역의 전달

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정부 내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지방자

치단체로 이어지며 민간영역의 전달체계는 수행기관과 참여자, 참여기관으

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정책결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

인일자리 제도를 운영하며 국비를 부담한다. 이 외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다. 지방자치단체

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광역자치단

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총괄·심사,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사업수행기관전담인력 교육, 광역단위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수행

한다(권연순, 2012).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의 수량을 결정해 사업 유형별로

배분한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감도·관리도 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체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보건복지부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

인력개발원 지역본부와 광역자치단체 실제 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개입

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과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허수정, 2017).

노인일자리사업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구체화 수행하는 곳은 사업수행기관

과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관리 감독기능과 실제 운영할 수행

전사고 에방활동,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시니어 취업상담, 시니

어 소비피해 상담 및 동

행면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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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실제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별, 투입하는 제반 활동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자리사업에 관한 실제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참여자와 상호작용한다

(보건복지부, 2018). 사업수행기관은 실제 클라이언트(client)를 만나 사업의

내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실제 대상

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달체계는 차이가 있다.57) 공공형 사업의 실제

수행주체는 기초자치단체에 공공형 사업이 필요한 수요처와 참여자를 성정

된 수행기관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사업에 신청해 수요처로 선정된 기관에

서 필요한 공익활동(봉사)을 한다. 매월 수행기관은 찬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는 수행기관과

노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참여자는 수요처에 근무를 실시하고 수행기

관은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　받는다.

57)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에서 민간형 사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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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체계 담당역할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정책결정 및 종합계획 수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령 발표 및 제도운영

지자체및사업수행기관의노인일자리사업지원(예산, 인력) 및대국민홍보

지방

자치

단체

광역

자치

단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총괄·심사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추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교육

광역단위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수행

기초

자치

단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사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김독·관리

노인일자리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재정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지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지원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심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노인일자리관계자 교육·훈련

노인인력에 대한 동향분석 및 조사연구

노인인력 D/B 및 업무지원전산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시장진입형(민간분야) 기반조성 사업 추진

노인인력개발

원지역본부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심사·평가지원

지역 내 순수민간분야 일자리 개발 및 보급

교육기능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를 통한 인력풀 구축 및 제공

시·도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개최지원

지역자원 조사 및 연계 활용

시장진입형 기반조성 사업 추진지원

<표 5-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체계별 담당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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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2020)

<그림 5-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자료: 이재원 외(2020)

수행체계 담당역할

사업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시행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 등록,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관련 제반 업무 수행

근무상황, 보수지급, 업무확인 등 참여자 관리

만족도 조사, 정기간담회 개최, 사업자체평가회 등 사업관리

보수내역, 참여자 관리 등에 대하여 각종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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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자

(1) 참여자격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은 주로 연령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공공형은 참여자의 연력기준이 만 65세 이상이다.

다만 공공형(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수급자가 우선 선정된다. 65세 이상 기

초연금수급 찬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 60세~64세도 참여할 수 있다. 공공

형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공익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는 봉사자이다. 참여자의 수요처 활동에 근로계약은

필요없고 참여자가 받는 수당은 활동비이다.

주 : 공공형(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자료 : 보건복지부(2021)

구분
공공형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

상)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

합자

선발

기준

배점

- 소득인정액 60점

-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없는 가족과

동거 하는 노인가

구및노인단독가

구 )5점

- 신규참여자 5점

- 활동역량 30점

- 활동역량 40점(의사소통

역량,신체활동역량)

- 필요도(공적수급우무, 세

대 구성 등)20점

- 정보검색능력 20점(인터

넷,스마트폰활용)

- 협조적단계 10점

- 갈등해결능력 10점

- 경력 35점(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등)

- 세대구성 10점

- 공적지원수급여부20점

- 활동역량 35점(참여적극

성, 수행능력,신체활동능

력)

예산

지원

참여자(활동비) : 1인

당 27만원 이내

- 교통비 3천원, 간식

비 3천원, 식비 6

천원

- 활동실비 : 시간당

6천원

인건비 : 월 최대 712,800

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

당 별도 지급

부대경비 : 1인당 연간

489,000원

-

<표 5-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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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도 참여자의 연력기준이 만 65세 이상이 원칙이다. 노인의

경험과 활동력을 활용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 및 안전 분

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교육시설·학습보조 지원, 시니어 인지

활동 지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 컨설턴트,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지원, 시니어 소비피해 예방지원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참여할 수 있

도록 한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근로활동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참여자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한며, 참여자가 받는 지원비도 인건비이

다.

민간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에 적합한 노인이 참여할 수 있다.

민간형은 활동유형이 근로인 관계로 사업특성 상 적합한 공산품제작·판매,

식품제조·판매, 지역영농, 운송 등의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취업

알선형’,‘시장형사업단’,‘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이 있다(보건복지부,

2021).

(2) 참여절차

각 사업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일괄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공개로 모집하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는 참여신청서와 기타관련서류를 모집기관에 제출하게 된다(김선이, 2014:

39-40). 다만, 각 사업집행기관이 실제로 참가자를 선발하고, 사업집행기관

이 모든 신청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참가자 선정기준서’를 작성한다.

참가자 선발 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다양한 고령자의 직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참가자를 선발한다.

6) 사업의 예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은 국가 재원과 지자체 재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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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지자체, 국가 총 예산이 2011년 약 3천억

정도에서 매년 10%이상 증가하여 최고 37%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의 1조를 넘어 2018년에 1조 2,527억원이 책정되어 지원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가와 지자체의 비율은 50:49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8).

사업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승인된 사업의 총량을 100으로 보았

을 때, 공익활동과 재능 나눔의 공공형사업(2018년 통계집계당시 명칭은

사회활동 사업)이 전체의 84.4%, 민간형사업이 15.6%를 차지하고 있다. 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 이후 사업 명칭의 변화는 물론

사업유형의 변화를 거쳤는데, 사업의 성격을 복지성, 근로성, 지역 혁신성

등으로 분류하여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신설, 통합이나 사업 분류의 변경 등

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공공형 사업은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민

간형은 근로 성격의 사업으로 분류된다. 두 사업은 성격뿐 아니라 참여 고

령자의 기초 통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018년 기준공공형 사업 중 공익

활동에 참여한 고령자의 평균 연령은 76.1세, 재능나움 활동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4.7세였으며, 민간형 사업의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는 72.2세, 인력

파견사업은 67.7세, 시니어 인턴십은 65.5세, 고령자친화기업은 68.1세였다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 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가 비율 지자체 비율 총예산 증가율

2011 159,148 49.80 160,388 50.20 319,536 -

2013 239,763 49.83 241,374 50.17 481,137 35.39

2015 349,900 51.33 331,701 48.67 681,601 15.28

2017 523,200 50.82 506,300 49.18 1,029,500 37.75

2018 634,900 50.68 617,800 49.32 1,252,700 21.68

<표 5-7>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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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의 경우 사업비로 활용.

** 주휴 및 연차 수당으로 연 1,458천원 포함.

※ 각 사업별 국고보조율은 50% (서울의 경우 30%).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경우, 월 1,850천원(퇴직적립금 포함 13개월).

자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2020).

3. 노인정책의 특징

한국 노인정책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편성 정책이 없다. 노

인계층간 차별성이다. 취약계층 노인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일반적 은퇴자

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다. 보편적 위기 상황이지만 잔여적 노인복지서비스

유지되고 있다.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은 양호하지만 노인층 전체

에 대한 정책이 없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구조정책이 없다. 노인

과 신중년 사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명확한 연령구분을 하고 있지 않

다. 연령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전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이해

관계를 우선시하여 세대통합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표준화되어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다양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정년 중심의 자격 기준이 지속되고 역량강화

가 제한된다. 연령차별을 폐지하여야 한다.

구분 활동비(월) 부대경비(연) 참여기간 합계(연)

공공형(공익활동) 270,000 180,000 평균 11개 3,150,000

사회서비스형 594,000 489,000 10개월 7,887,000

민간형

시장형사업

단
2,670,000 연중 2,670,000

취업알선형 -

(지자체보조)150,000

(민간보조)사업비지

원

연중
150,000

사업비

<표 5-8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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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적 지원이 없다. 지지 장치·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노인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에서 디지털, 자동화 기구 등 보조 도구

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눈, 운동용품,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기계 등 생

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을 많이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이 이러

한 물건을 살 때 우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지지 장치·프로그램 개발에 대

한 투자가 필요하다.



- 139 -

제4절 신사회기반확충을 위한 신사회정책의 개편과제

1. 청년정책과제

1) 거버넌스 내용 추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의 구체적 참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를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청년의 공식적인 참여나 동원을 통해 청년정책

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방법을 전

통적인 관료중심 모델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거버넌스 모델 도입을 통해 제

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 내 청년단체의 유무와 역량을 고려

하여 지역의 상황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하여 청년들의 정책참

여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정숙, 2020).

2)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1) 공통 분야 지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연구 및 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사업, 공간 지원사업 등이

있다. 따라서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발하고, 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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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정부에는 적절한 중간지원기구가 없는 경우가 많

아 공식적인 중간지원기구가 있는 지자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청년단체의 존재와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

간지원조직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청년 사회활동지원 인력을 채

용하면 중간지원조직이 없어 생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구체적으로 이 인력은 지역 청년단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

사회의 청년활동 수요를 조사하고 청년단체를 지원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단체의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

한 대책 마련과 시행, 지자체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 행정절차 간

소화 등이 필요하다.

(2) 유형별 맞춤 지원

사회활동의 비참여층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에 사회활동 참여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에 다니는 청년층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대학 미취학자가 많은 만큼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

야 한다. 우선 현지 청년들의 사회·경제·문화·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 청년정책의 수평적 동반자 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경로를 고려해야 한

다.

또한 초동 주체들은 어떤 지원이 있을 때 정책수립 과정에 주체적, 자발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서복경, 2016: 247). 이런 점을

감안해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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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사업 운영의 개선과제

(1) 법적 기반 모색

청년관련 국가계획 및 법적 기반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치 설정할 필요가

여겨진다. 우선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청년서비스를 개발하고 국고보조방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

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평가 및 재정사업의 타당성 등에서 사업의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또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

청년기본법이나 국가계획에 별도의 비즈니스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의 활성화 과제

정부의 일자리사업으로 더 확실하게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근로시간 확

대와 처우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또 근로시간 연장과 현재의 청년 참여에

따라 청년 전원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부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안정

을 위한 정책목표로 청년들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보완이 필요하다.

미래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지방도시

의 권역 구분에 의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개인사업으로의 확대할 것인지 아

니면 수행기관을 현재처럼 대학의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의 청년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빈곤, 니트족 확대 취업과 실업, 등

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아픔과 경험을 공유

하는 청년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 그리고 각 지자체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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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안할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태균, 2021).

2. 신중년 및 노인정책과제

1) 정책거버넌스 정립

근대산업사회는 15세부터 65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인구사

회정책이 수립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대부분 동일한 기준을 전제로 한

다. 그런데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과학기술

발달, 그리고 사업구조 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활동적 고령화 연령층

이 확대되었다. 50세부터 70세 사이의 연령에 대한 사회 경제 정책을 기존

의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의 거버넌스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

당 연령층은 소비적인 복지지출의 대상으로 설정하기에는 생산성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며, 일반적인 고용노동의 인적자본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대적

으로 취약한 중간영역에 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인생3모작과 노인복지 정책을 각각 추진

하지만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경로의존적 거버넌스에 묶여 있다. 기존 제

도 틀에 개인이 적응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새로운 연령층을 위한 신사회

정책의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재정일자리 사

업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정책 혹은

사업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이재원, 2017).

구체적으로, 사업활성화를 억제하는 부처간 유사중복 비판의 덫에서 벗

어나 대상자와 문제해결 중심의 새로운 사회경제정책의 영역을 정립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행정관할구역 중심의 협소

한 사업범위를 설정하는 국고보조방식의 개편, 시설과 기관의 역할에 의존

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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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의 도입,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정

립,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달체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

2) 재정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조건

(1)유사중복 해소

고령층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지자체 등 각종 사회적경제 정책의 중

점 대상자로, 경제의 인적자원이자 지역주민의 삶의 주체이며 연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다. 50대부터 사회활동에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70대까지의 연령대는 중앙과 지방정책이 겹치는 연령대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의 노인 일자리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가 불거졌다. 각 사업체마다 고유한 경영정책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

별 사업에서 호환성과 가치관이 동시에 충돌할 수 있다. 50-70세 세대에

대한 정책혼합을 지향하면서도 중복성이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의하면 장년층과 취업취약계층

을 보호하여야 할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부처에서

노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중복과 유사성

위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유사중복 쟁점에 대응하기 위

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 보건복지부와 고

용노동부의 전략적인 영역들을 재식별할 필요가 있다. 즉, 부처 간 경합 갈

등하지 말고 연령대를 공유하고 하나의 틀에서 묶어서 사업운영을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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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자 중심의 방식에서 이용자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

사업 참여자 중심의 고령자활동지원 사업 수행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사업 규모와 유형이 빠르게 증가하고, 기존 방식과 다른 사업 플랫폼이

추진될 경우 참여기관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업 단위의 광역화가 필요하

다.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소속 수행기관의 역량과 기초지방자치단체라

는 지리적 범위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두 한계 중 첫 번째는 지

자체 간 노인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은 현실에서 일자리 사업의 공급과 수

용이 불균형한 문제, 즉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지방정부

내 일자리 사업의 수요를 공급해 충족되지 못하는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

이다. 두 번째 한계는 사업 다양화가 어려워 노인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초자

치단체 이외의 일정 지역 내 고급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내용을 게시해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에 신청하고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수행기관은 참여자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 예산지원을 받아 참여자를 보

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참여자에게 명목상의 업

무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참여자가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식이다.

현재 노인일자리는 비영리 민간복지단체가 정부사업에 위탁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간 복지기관은 잔여적 복지정책

의 틀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역할을 기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인 직업이나 노인 고용 시장 차원에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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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전략적 운영에 적극적인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현재 비영리 복지기

관의 기본 가치와도 충돌되기 때문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플

랫폼과 차원이 다른 업무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 정책과 사용자 지원 정책(수요)의 시장 접근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대학과 직업훈련시설 등 각종 지역사

회 시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실시 기관을 비영리 민간 복지

기관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수행기관 간의 사업경쟁을 유도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노인일자리 바우처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신중년 및 노인사업 운영의 개선과제

(1) 전담인력 지원 강화

고령자 지원사업 성과 및 수행과정에서 전담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

우 높다. 기존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종사인력 직무만족도와 서비스품질 사

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급 성과조직 종사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

금, 각종 복지(상여금, 수당, 보험 등), 근무성적, 사회적 인정 등 근로보상

요소뿐만 아니라 근로보상 요소도 불만족스럽다. 능력개발기회 축소, 과도

한 업무량,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자율성에 대한 회의, 승진이나 취업진로에

대한 불투명성 등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종

사인력 직무만족도와 서비스품질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

다.

우선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 신분, 보수, 업무범위 등 제반 규정을 명문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담인력이 느끼는 가장 큰 직무불만족 요인이

바로 후생복지조건, 보수와 고용 안정성 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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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규정 작성사업은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권

익보장과 근무안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 또는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에 필요한 내용이다. 전담인력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따라서 교육, 재무관리, 상담, 조사, 기획, 노사관리 등 업무관련 교육프

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2) 사업운영체계 단순화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정책 추진체계가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지방-민간으로 연결되는 ‘국고보조’ 방식과 중앙-민간이

직접 연계되는 ‘민간보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고령자 지원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지자체가 사업집행과 사업　참여자 모집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고보조

방식으로 전문적인 사업영역의 활성화 측면과 사업관리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노후사업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정책대상이 불분명하고 정책구역이 지역에 따라 다르거나 특정지역에 집중

돼 있는 경우 민간보조 방식이 바람직하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사업영역과 사업　참여자를 연계시키는 방식이다. 다

만, 민간부문에서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사업

의 초기 단계에서 참여자의 인지도가 낮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만큼 사업

활성화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탕윤 외, 2021).

노인 고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지역본부,

말단단위 지원체계, 중앙급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기반시설을 보강해야 한

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다각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노인인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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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 광역차원의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기초단위의 지원체계까지 기본

인프라가 보강되어야 한다(이재원, 2020). 특히 민간의 고용지원 인프라를

개선하는 공통 정책 과제 중 하나는 파견근로, 고급 인턴십, 고령자친화기

업 등 민간의 고위직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 수행기관 다변화다.

기존의 사회복지기관 중심사업과 함께 시장혁신지향의 사회적경제조직

을 사업수행기관으로 포괄하는 정책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플랫폼 구축은 중요하다. 농촌지역에서도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농촌 지역자활센터의 이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제

1) 효율화

현행 국가 보조금 관리 체제를 정비하려면 보조금과 보조금 업무 운영

체제를 혁신하고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보조금 사업의 비중과 규모가 큰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

에서 국가보조금의 비중을 제한하고 상대적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다.

둘째, 보조금 일몰제 도입을 통해 보조금 유지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지

자체가 직접 부담하기에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사업을 없애

고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적 금융업무 운영으로 혁신

적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심사하여 사업차원에서 종합보조금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정부 간 재무성과계약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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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권화

미시정책 대응은 업무정보관리와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개별 업무부문

의 부정수급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행 재무관리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보조금 사업의 문책과 효율성 문제를 초래한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책

임과 재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능 및 사업별 재정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사업의 수행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국고보조사업운영평가의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대안적으로 국집중의 ‘사업별 분권형 관리

접근방식’을 설계하고 고보조금의 규모 큰 중앙부처별로 개별적으로 보조

사업을 관리하는 선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시장화

시장 논리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경제이론과도 같은

것이다. 이 논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시간을 늘리

거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고 시설투자를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기관은 이윤의 창출이 주된 목적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를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여 최대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

이 효율성의 논리보다 쟁쟁력이 있을 것이다. 인원감축을 통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서비스 상품의 질적 제고를 통해이용자(소비자, 대상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김승용, 2013).

국가와 시장에 의한 복지의 공급이 양분되어 있는 엄연한상황에서 국가

가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도 복지서비스를 꾸준히 공급하고, 영리기관의 서

비스도 확실하게 관리하여 시장공급자들이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김연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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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맺음말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약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오랜 시간동안의 개선노력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변화나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청년, 신중년, 노인에 대

한 신사회위험과 관련 대응 정책에 대한 것이다. 근대산업사회 국민들의

안정적 일상생활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족해체, 돌봄위기, 소득양극화, 사회적 배제, 근로빈곤,

일자리위기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가난(취약성)이 온다. 소득과 건강은 전

계층에 대해 평등해 지고 있는데, 일상성 해체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특

정 연령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착안하였다.

청년, 장년, 중년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 경기침체의 장기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어려

워졌다.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증가 등 일자리 불안정성 및 이로 인한 실

업소득 중단 또는 감소는 특히 심각한 문제의 사회적 위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근로빈곤, 가족해체 등 원인으로 청년, 장년, 중년들은 신

체·심리 건강의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새

로운 위험이 청년에 대한 직업과 생활과 관련 청년사회서비스, 신중년에

대한 일과 봉사와 관련한 신중년사회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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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회정책의 영역과 내용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잔여적 복지

체계 보다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

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체계는 국가정책의 중심 영역으로 설정되고, 관련

재정사업들은 사회기반투자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

은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정책들의 특징을 일련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

회정책을 통한 새로운 사회기반을 갖추는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모색

하였다.

2. 청년정책

첫 번째 청년정책의 특징으로는 21세기형 문제에 대한 대응이 20세게에

형성된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사회의 문

제점을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

서 규정하는 청년은 현재 있는 청년과 다르다. NEET청년의 경우 스스로

사회적 배제가 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것은 기존의 정책방

식이다.

청년정책의 정상화와 활성화가 진행 된 이후에 직업과 사회참여가 활발

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문제 상황에

21세기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해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국고보조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 문제와 처방이 다양성이 없는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전달체계가 국고보조방식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띄어서 행정구역 독점과 칸막이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 셋째, 복지정책의 성격을 띤 청년정책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의존성이 심화되고 자기주도성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부처 간 경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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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재정사업이다. 정책의 주도성을 가리기 위해 각 부처가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규모 및 사업범위가 생색내기

수준이다. 부처의 과잉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한 소모적인 정책방식이다.

3. 신중년정책

두 번째로는 신 중년정책의 특징이다. 정책내용 측면에서 직업과 사회

봉사의 개념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신중년 정책의 정체성의 모호

함이다. 모호성을 띠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용자 관점이 부족함을 들 수

있다. 특히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간을 이루어온 의존의 정책담론

에서 신노년 정책담론으로의 전환이 정책관련자, 정치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강조되는 논의 과정에서 노인이 많은 부분이 배제되었으며(이가

옥 외, 2004), 노인의 집단적 욕구나 주체적 의견이 상당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노인은 신노년 정책의 수동적 대상 집단으로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최희경, 2010).

신 중년정책의 전달체계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고용노동부와

국고보조방식이다. 복잡한 내용전달체계의 형식을 띄어 서로간의 전달체계

가 원활하지 못하다. 둘째, 지방노동고용청이 재정규모가 영세한 데 반해

운영비용이 과다함으로 효과가 없다. 셋째, 사업설계운영에 역량부족을 들

수 있다. 성과 측면에서 인생삼모작 등 새로운 시도가 있었지만 지속성,

규모, 성과책임이 없다. 상징적인 사업의 경향이지 주류 정책으로 볼 수

없다.

한국에서 UN의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MIPAA)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거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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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노인의 대표성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사

실상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정경희 외, 2009).

4. 노인정책

마지막으로, 노인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노인정책의 특징은 네

가지 있다. 첫째, 노인계층간 차별성이다. 취약계층 노인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일반적 은퇴자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다. 둘째, 다양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표준화되어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셋째, 연

령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과 신중년 사이에서 다양성을 인정

하거나 명확한 연령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노인지원 및 정년연장이

세대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전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

선시하여 세대통합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사회타협이 필요

한 때에 노인들의 정치화 및 과잉지원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5. 정책과제

이러한 제도분석을 통해서 신사화정책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신사

회위험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참여 및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년, 신중년, 노인측

면에 사업들의 유사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부처 간 연령대를

공유하여 하나의 틀로 묶어서 사업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운영기관의 전문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국고

보조에서 민간보조로 전화하는 등 사업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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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용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자 방식에서 바우처를 이용

하는 이용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 효율화, 분권화, 시장화에 대해서 보조금

및 보조사업 운영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점, 사업별 재정운영 및 기능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사업의 수행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점 들을　

개편과제로 제시하였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신사회위험의 현상이 똑같다. 중국의 경제·사회적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청년취업·창업난(难)

의 이면에는 취업관념,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 시장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문화역사, 경제구조조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되는 학자들이 있지

만 청년취업·창업정책의 효과가 저조한 것도 청년취업창업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하나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정책 주체의 합

동성이 부족하고 정책 정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내용의 파편

화가 심하고, 맞춤형·정밀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 시행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집행 보장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다. 고령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높여야 한다. 첫째, 고령자 일자리 전

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중국 인사부, 노동과 사회보장부, 민정부

는 모두 노인을 관리하고 섬기는 기능을 잦고 있지만, 상호간의 연결고리

가 부족하고 총괄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고, 고령자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

치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 인재 정보 풀을 만들어 사업주가 적합한 고령

자을 골라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고령자 취업지도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킨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능 교육뿐 아니라

고령자 재취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고령자 재취업 의식을 강화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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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관(老年观)과 취업관(就业观) 전환도 필요하다. 셋째, 노인정책 시스템의

틀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산업 구조조정, 관리기관 강화, 퇴직연금 제도

보완, 구직기관 건전화, 반연령·성차별 추진 등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마려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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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 신중년, 노인의 신서회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정책과 사

업들의 상황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보육과 복지 수요 이상을 의미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청년,

신중년, 노인 연령집단정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합의를

하고 이에 근거한 노동-복지 혼합을 마련하여 좀 더 견고한 노인복지체계

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저성장 기조의 만연,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100세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 개시 등 최근 고령자들 일자리 환경의 대폭적

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정부 지출 방식의 전환을 대변한다. 예산지출

의 목표가 같더라도 고령화 사회의 정책환경에서 지출의 성격은 사회적 소

비에서 사회적 투자로 바뀌고 있다.

인구 연령 구성이 다양해지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프

로그램에서 소비자를 위한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가동해야

한다.

정책대상인 50세 이상 연령층은 퇴직한 이후 새로운 사회활동과 일자리

를 추구하는 인구계층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노인복지 대상을 모두 포함한

다. 지원내용 및 정책참여자 측면에 사업내용 범위 확대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부처의 사업들의 정책내용

및 지원대상이 겹치는 재정사업의 가외성 혹은 유사 중복성 쟁점이 발생하

지 않도록 각 사업들은 독립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및

정책관리 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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